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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고합 병합2017 34, 183( )

가 직권남용권리행사 해.

나 국회에 증언 감 등에 한법. ·

다 특 경 범죄가 처벌등에 한법 임 인 죄명. ( )(

업 상 임)

피 고 인 가 나 직1. . . (56-1),○

다 직2. . (56-1),○

검 사 특별검사 소 특별검사보 양재식 견검사 조상원( ), , ,

주 철 지 공, , ( )

변 인 변 사 이균부 피고인 를 하여( )○

법 법인 우면 담당변 사 남 피고인 를 하여( )○

법 법인 이 엘 담당변 사 종 필진 피고인, ( ○

하여)

법 법인 천지인 담당변 사 이상 피고인 하여( )○

결 고 2017. 6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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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들 각 징역 월에 처한다2 6 .

경 사실[ ]

피고인 는 부 지 보건복지부장 재직하고2013. 12. 2. 2015. 8. 26. ,○

부 경 지 국민연 공단 이사장 근 한 사람이다 피고인2015. 12. 31. 2017. 2. .

경부 경 지 국민연 공단 운용본부장 재직하면2013. 11. 2016. 2.○

국민연 리 운용에 한 업 를 담당한 사람이다.․

국민연 공단 국민연 도를 운 하 하여 보건복지부장 탁 립

보건복지부 산하 부 만 이상 미만 한민국 국민 약, 18 60

만 명 상 소득월 를 연 보험료 납부 그 재원 마2,100 9%

하는데,1) 그 돈 책임 국민연 권자 노 장 는 사망시 지,

할 연 여가 에 국민연 재 건 지해야 하고 이를,

해 익 공공 동 원 등, , , 원 에 라 국민연 운용하4

여야 한다 특히 국민연 공단 한. ‘ 민국 국민 노후자산 리인 역할’

행하고 있 므 국민연 같 원 외에는 어떠한 다른 목 해4

운용 어 는 다는 ‘ 운용 독립 원 하여야 할 책 가 있다’ .2)

1) 국민연 공단이 연 보험료 납부 운용하고 있는 자 규모는 조 원 이상 계 연2016. 11. 550 3

하나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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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해 국민연 개별 인 자 결 국민연 공단 가 조직

운용본부가 독립 단하도 임 어 있고 특 주식 결권 행사는,

운용본부 내부 자 원회에 건 심 결하고 운용본부가 결 하 어․

운 건 국민연 운용 원회 산하 주식 결권 행사 원회 이하‘ ’( ‘

원회라고 한다’ )에 심 결 요청할 있도 규 어 있는 등 자 결 특․

주식 결권 행사에 한 이 부족한 보건복지부 등 다른 행 이나 권

이 개별 인 자 사결 과 에 개입하지 못하도 도 장 가 마

어 있다.

삼 그룹 계열사인 일모직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에 주식회사2015. 5. 26. ( ‘ ’

재는 생략한다 삼 산 회사를 합병 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 하고 합) ( ‘ ’ ) ,

병 일모직 삼 산 하는 내용 합병계약 체결하 다‘1( ) : 0.35( )’ .

당시 이 용 삼 자 부회장 등 삼 그룹 주주 일가는 일모직 주식 42.19%○

를 보 하고 있는 면 삼 산 주식 만 보 하고 있었고 삼 산 삼1.41% ,

자 주식 를 보 하고 있는 면 일모직 삼 자 주식 보 하고4.06%

있지 므 일모직 주식 합병가 에 한 삼 산 주식 합병가,

이 낮게 산 삼 그룹 주주 일가 합병 후 법인에 한 주식 소 이 높

지게 과 동시에 삼 그룹 주주 일가 삼 자에 한 지 이 강 는 구조

다.

2) 국민연 운용지침 조 운용 원 익 원 가입자 부담 특히 미래 부담 를 하여 가능4 ( ) 1. : ,『 』

한 한 많 익 추구하여야 한다 원 자하는 자산 체 익 변동 과 손실 험이 허용 는 범. 2. :

에 있도 운용하여야 한다 공공 원 국민연 국민 상 하는 도이고 립규모. 3. : ,

가 국가경 에 차지하는 이 크므 국가경 국내 시장에 미 는 효과를 감 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 4.

동 원 연 여 지 이 원 하도 동 고 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특히 자한 자산 처분 시 국내 시: ,

장 충격이 소 는 사 에 강구하여야 한다 운용 독립 원 상 원 에 라 운용하여야 하며. 5. : ,

다른 목 하여 이러한 원 이 훼손 어 는 다.



- 4 -

그런데 부 지 삼 산 외2015. 1. 2. 2015. 5. 22. 다른 주요 건 사 주식 주가

가 상승한 것과 달리 삼 산 주가는 상 낮게 었는 삼 산이,

카타르 복합 소 공사 공사2015. 5. 13. ( 약 조 원 규모 를 주하고도 공2 )

시하지 고 말경부 경, 2014 2015 사이에 삼 산이 주 하 공사

일부 주 업체가 삼 엔지니어링 변경 는 등 삼 그룹 차원에 도 삼

산 실 부진 도하는 법 등 통하여 삼 산 주가를 낮게 지함

써 이 용 등 삼 그룹 주주○ 일가를 포함한 일모직 주주에게 리하고 삼 산

주주에게 불리한 합병 이 나 있는 합병 시 도 택하 다는 합리

심 가질 만한 객 인 황이 다 존재하 다.3)

그러한 상황에 국민연 공단 삼 산 주식 를 보 하고 있는 주, 11.21%

주 삼 산 주주에게 리한 합병 이 나 합병 후 법인 지분 많이

취득하여 이익 얻 있었 뿐 니라 그 삼 산 주식, 를 보 한7.12%

외국계 펀드인 엘리엇 이 이 사건 합병 이(Elliot Associates, L.P.) 삼 산 주주에게

불리하다는 이 합병 극 하고 나 국민연 공단이 이 사건 합병 사 여

부를 결 할 있는 사실상 캐스 보트를 가지고 있었다‘ ’ .

이 같이 삼 에 한 합병 이 부 하여 삼 산 주주에게 불리하다

는 객 인 황이 다 존재하 고, 국민연 공단 운용본부 리 에 도 자

본시장과 자업에 한 법 시행 에 른 합병 산 합병계약 체결시 주

3) 울고등법원 자 라 등 결 주식매 가격결 등 도 같 이 삼 산과 일모직 동‘ 2016. 5. 30. 2016 20189 ( )’ ①

일인 지 를 는 업집단 내 회사이고 삼 그룹 주주 일가가 보 한 삼 산과 일모직 주식 황에 차등이, ②

있어 합병 에 라 이해 계가 달라지며 삼 산 주가는 같 간 동종 건 업체들 주가가 상승하는 것과는, ③

하락하여 도 인 실 부진이 심 고 국민연 공단 합병 이 에 삼 산 주식 지속 매도하다, ④

가 합병 이후 삼 산 주식 매 하 고 외부 자 권고 직 에 있었 합병 건에 한 결 차SK

는 달리 원회를 거 지 는 등 합병계약 당시 삼 산 주가가 도 평가 에 한 합리 심이,

존재하므 한 주식매 가격 삼 산 주가가 평가 었다고 심 는 합병계약 직 주식 거래일인 이2015. 5. 22.

니라 일모직 상장 날인 주식 시가를 하여 산 함이 상당하다고 시하 다2014. 12. 17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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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를 하 에 합병계약 체결한 회사 가 를 하지 못할

우 가 있고 실 일모직과 삼 산 재 상 자산가 향후 장 보, , ,

지분 가 등 평가하 삼 산 자산 가 가 평가 어 있 며 일모직,

상장 이후 일모직과 삼 산 양사 주가 상 이 가장 낮 시 에 합병계약

이 체결 어 그 시 주가를 산 합병 삼 산 주주에게 불리하

므 하지 못하다는 분 한 있다.

한 국민연 공단 합병 이후 합병 불공 과 그 도 에 한 사회

논란이 커지는 상황에 계 결권 자 사인2015. 7. 3. ISS(Institutional

Shareholder Services) 부 합병 이 일모직 삼 산 이므 삼‘1( ) : 0.95( )’

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 합병 를 권고 고 같 날 한국거래소 등 자본,

시장 들이 참여한 한국 업지 구조원 부 도 합병 이 일모‘ ’ ‘1(

직 삼 산 라는 이 합병 를 권고 며) : 0.42( )’ , 미국 결권 자 사인 라

스루이스 국내 결권 자 사인, 스틴베스트도 합병 이 부 하다는 이

합병 를 권고하 뿐 니라 심지어 합병 당사자인 일모직이, 자 뢰한 삼

삼 산이 자 뢰한 이트 진조차 일모직KPMG, 합병가 에 한 삼

산 합병가 삼 에 한 합병 보다 높게 산 4)하 고 국민연,

공단 운용본부 리 합병 일모직 삼 산‘1( ) : 0.46( )’5)

계산하면 국민연 공단이 삼 산 주식 일모직 주식 를 보 하11.21%, 4.84%

4) 삼 는 일모직 삼 산 이트 진 일모직 삼 산 각각 합병 산 하 다KPMG 1( ) : 0.40( ), 1( ) : 0.37( ) .

5) 국민연 공단 리 처 에는 일모직 삼 산 합병 산 하 다가 시장에 통용 는 일1( ) : 0.64( ) ,①

인 할인 신 시가 상 업들 포함하여 계산한 할인 용하 고 업 업 가 를 산(25%) (41%) , ②

할 삼 산 주가 익 용하고 일모직 업 가PER(Price Earning Ratio, ) , EV(Enterprise Value,

이자지 이익 용하여 다른)/EBITDA(Earning Before Interest, Taxes, Depreciation, and Amortization, · ) ,

용하 며 일모직이 지분 보 한 삼 이 직스 업가 에 하여 증권사 리스트가 산 한 가장, ③

낙 인 보고 를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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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있어 삼 에 시한 일모직 삼 산 합병 합병 경우‘1( ) : 0.35( )’

국민연 공단에 손실6)이 생한다고 분 하 며 이러한 국민연 공단, 리

분 일모직 삼 산 합병 에 라‘1( ) : 0.35( )’ 국민연 공단이 보 하고 있

일모직 지분가 인한 이익상승분 지 고 하 라도 국민연 공단에 손실이 생

한다는 취지 다.7)

한 이 사건 합병과 구조상 본질 동일한 사 인 간 합병‘SK C&C SK

건 자 원회가 원회에 부 하는 것 결 하여 결국’ 2015. 6. 17. 2015.

원회에 합병에 하는 것 결 어 이 사건 합병 역시 원6. 24. ,

회에 심 결할 경우 마찬가지 합병 결 할 가능 이 높 고 합병,․

에 한 결권 행사 주 부 인 국민연 공단 운용본부 운용 략실 책임 자 에

는 경 같 에 라 합병 건 원회에 회부함이2015. 7.

상당하다는 입장 하고 있었다.

고합 피고인[2017 34] - ○

직권남용권리행사 해1.

보건복지부장 산하 공공 인 국민연 공단 이사장 임명 청과 운용본부

장 임명 국민연 공단 산 승인 등 국민연 공단에 한 인사권과 산편 권,

롯한 지도․감독권 가지고 있다.

같이 이 사건 합병 건에 한 결권 행사가 고 있는 상황에 보건복,

6) 공소사실 손해가 생 한다는 것 하고 있 나 실 보고 에 는 손실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 부‘ ’ , ‘ ’ .

분 포함하여 이하 공소사실 개개 사실 계 범죄 립과 직 이 없거나 이를 인 할 증거가 없는 사실 계

는 범죄사실 에 이를 외하거나 공소사실 동일 해하지 는 범 에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 한다‘ ’ .

7) 한 이 사건 합병 이 용 등 주주 일가가 주주 이 용 등 소 에버랜드 사채 편법 행 통해 에, 2013. 12. ( ‘ ’○ ○

버랜드 주주가 었 이 에버랜드 일모직 사업부 인 일모직과 삼 합병 후 에버랜드 일) , 2014. 7. SDI

모직 사명 변경 일모직 상장 일모직과 삼 산 합병 삼 산 사명 변경 이후, 2014. 12. , 2015. 7. ,

삼 산 지주회사 계획 이어지는 이 용 등 주주 일가 삼 그룹 지 권 립 한 일 과 에 이루어○

진 것 삼 그룹 에 합병 사를 실하게 원하고 있 상황이었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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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부장 인 피고인 국민연 운용에 한 개별 인 자 사결 과 에 개입

할 없 에도 불구하고, 보건복지부장 국민연 공단에 한 지도․감독권 남

용하여 보건복지부 연 책국 소속 공 원들 통해 국민연 공단 운용본부 담당

자들에게 향 행사하여 국민연 운용에 한 개별 인 건 사결 에

개입함 써 국민연 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 결 하게 하여 합병 사시키

마 었다 하 경 종특별자 시 도움 소재 부 종청사. 2015. 6. 4 13 10

동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 실에 조 권 보건복지부 연 책국장 부 이 사건, ○

합병 진행 상황 등 보고 고 조 권에게 삼 합병 건이 사 었 면 좋겠다 는“ ”○

취지 말하 고 이에 라 조 권 등 울 강남구 도산 에 있, 2015. 6. 30. 128○

는 국민연 공단 운용본부 사 실에 찾 가 국민연 공단 운용본부장 ○

등에게 삼 산과 일모직 간 합병에 하여 자 원회에 결 하라 삼척동자도“ .

다 그 게 겠지만 복지부가 여한 것 말하면 다 라고 말하여 국민연 공, ”

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 해야 한다는 취지 지시하 다.

그러나 국민연 공단 운용본부 운용 략실장 이 책임 자 장2015. 7. 6. ,○

리 장 채 규는 보건복지부 연 책국장실 찾 가 국장 조 권 연, ,○ ○ ○

재 과장 사 주에게 이 사건 합병 건에 한 분 보고,○ ○

명하면 그래도 이 사건 합병 건 합병 건과 마찬가지 원회에 부“ SK

하여야 한다 는 입장 달하 고 이에 이 채 규에게 이 사” , , , “○ ○ ○ ○

건 합병 건 원회 부 하지 말고 운용본부에 책임 식 갖고 단하

라 고 말하고” , 조 권 이 등에게 당신 들 하겠다는 거야 라고 말하여 국민“ , ”○ ○

연 공단이 원회에 이 사건 합병 건 부 하지 말고 자 원회에 이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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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찬 해야 한다는 취지 재차 지시하 다.

같 날 조 권 주가 보건복지부 장 실에 피고인에게 이러한 국민연, ,○ ○ ○

공단 입장 보고하자 피고인 조 권 등에게 슈어 해야 한다, “100% (Sure) .○

원회 원별 상 한 만들어 보라 고 말하면 이 사건 합병 건”

원회에 부 하 라도 드시 합병 찬 결 하게 하여 이 사건 합병 사

시 야 한다는 취지 지시하 다.

이후 조 권 등 원회 합병 찬 결 이 어내 한 결권행사 담‘○

보건복지부 국민연 공단 합동 구 하고 원별 향 분 하여 결과TF ’

를 하는 시나리 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고8)하 나 피고인 개별 원들 찬,

입장 분 결과만 는 합병 찬 결 도하지 못할 우 가 있다고100%

단하여9) 합병 찬 결 실하게 이 어내 해 국민연 공단 운용본부

를 릅쓰고 운용본부 내부직원들 만 구, 내부 자 원회에 합병 찬

결 하게 하 하고 조 권 등에게 이 사건 합병 건 원, 2015. 7. 8. ○

회에 부 하지 말고 운용본부 자 원회에 찬 결 하도 하라는 취지 말

하 다.

이에 조 권 등 같 날 후 히 채 규를 종특별자 시 소재, ,○ ○ ○ ○

보건복지부 게 하여 연 책국장실에 이 사건 합병 건 원회에 부 하

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 규에게 일모직과 삼 산 합병 건, , “○ ○ ○

8) 이 사건 합병에 찬 할 것 상 었 원회 원 삼 경 연구소 근 경 이 있어 회피 는 피 사○

가 있 에도 같 원인 조 변 사를 통해 원회에 에 하여 직 이해 계가 없다는 견 시하게○ ○

함 써 찬 결에 참여할 있도 노 하 지 하 다.

9) 당 원회 원 명 찬 명 재부 조 경 이 경 근 른사회시민연 황 태 공9 ‘ 5 ( ), ( ), ( ), ( ), (○ ○ ○ ○ ○

인회계사회 명 규 민주노 강 민 한국노 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 명 균 국민연 공단), 3 ( ), ( ), ( ), 1 ( )’○ ○ ○ ○

각 원 추천 하고 원들별 가 가능한 창구를 동원하여 득할 경우 찬 가능 이 있다고( ) ,

분 하 나 당 찬 할 것 상 었 조 이 합병 입장인 것 나 에 인 자 원회에 합병 찬, ○

이 어 울 것이라는 결 내 에 이른 것이다.



- 9 -

원회 부 하지 말고 자 원회에 결 하라 장 님 이다 라고 말하면. ”

이 사건 합병 자 원회에 찬 시 야 한다는 취지 강하게 지시10)11)하여 결국,

조 권 부 이 사건 합병 건 자 원회에 결 하겠다2015. 7. 9.○ ○

는 답변 들었다. 같 과 에 보건복지부 연 재 과 사 주는 통○

실 보건복지 실 행 남에게 이 사건 합병 동향 보고하 다.○

그 후 삼 에 시한 합병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생할 국민연 공단

손실 상쇄할 시 지 효과 근거를 만들라는 지시를 리시 장○

채 규는 리 직원 강 훈에게 지시하여 국민연 공단에 손실이 생 는 것이 명○ ○

한 합병 찬 한 내외 명분 만들 해 합병 인한 시 지 효과를 산

하면 를 조작12)하 다 이어. ○ 원회 원장 민2015. 7. 10. ○

부 합병 건과 마찬가지 이 사건 합병 건도 원회에 심SK ․

결할 있도 해달라는 강 한 요구를 에도 이를 시한 채 같 날, 15:00

경 국민연 공단 강남사 에 피고인 지시에 라 자 원회를 개 하여 같

10) 보건복지부 국민연 재 과 사 주는 경 이 일 목 장 님 보고자료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여2015. 7. 8. 14:55 ‘ ’○

자 원회 논 추진 검토 자 원회에 결 토 도하겠다는 내용 포함 라는 보고 를 당시 통 실 고‘ ( )’

용복지 실 행 남에게 송부하 다.○

11) 달리 원회에 결 하지 경우 리가 를 것 우 한 이 조 권에게 원회2015. 7. 8. ○ ○

원들 득하여 합병 찬 결 할 있도 해보겠다고 지 말하 에도 조 권 자 원회를 개 하도 지시하○

다.

12) 리 국민연 공단이 보 한 일모직 지분가 상승 통한 이익 인한 손실 상쇄분 등 지 감 하 라도 어떤

계산 통해 도 소한 이 이상 손실이 생한다고 분 하 고 합병 찬 합리 하 해 는 이 손실 상쇄,

할 있는 조 원 이상 리 조 원 이상 시 지가 있다고 할 경우에 손실 억 원과 사한 이익효과가2 ( 2 1,388

생한다고 주장할 있다고 단했 합병 시 지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필요했다 이에 리 직원들) . 2015. 7. 8.

실 합병 시 지 효과에 한 런 검증 없이 단 하루만에 회사 매출 업이익 이익이, 2016~2017 , , 2025

지 매 증가할 것 막연히 망하여 증가 폭 계 단 매 용하여 계5% 5%, 10%, 15%, 20%, 25%

산해 보 는데 그 증가 택했 지 회사 매출 업이익 이익 합산 재 가 가 약, 10% 2025 , ,

조 원 즉 손실 상쇄하 하여 필요한 조 원에 근 하는 것 계산 자 회사 매출 업이익 이익이2.1 , 2 , , ,

증가할 것이라는 에 한 런 근거 없이 증가 를 택하여 회사가 합병 면 조 원 시 지 효10% 10% ‘ 2.1

과가 있다 라는 분 자료를 작 하 는데 이는 채 규가 지시를 고 리 직원 강 훈에게 이 같이 합병’ , ○ ○ ○

시 지 효과를 산출하도 지시하 이고 그 후 채 규는 그 자료를 근거 자 원회 원들에게 합, 2015. 7. 10. ‘○

병 인해 생 는 국민연 손실이 합병 시 지효과 조 원 상쇄 다 는 취지 명하면 합병 찬 극2.1 ’

도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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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작 를 토 자 원회에 이 사건 합병에 찬 한다는 결 하게 하

고,13) 그 결에 라 결국 국민연 공단이 삼 산 임시 주주 회에2015. 7. 17.

합병 건에 해 찬 결권 행사하여 삼 산과 일모직 간 합병이 사

었다.

한편 원회 원장 민이 경부 이 사건 합병 건 합병, 2015. 7. 10. SK○

경우 마찬가지 원회에 결함이 상당하다는 이 원회 개 를

극 요구하 에도 보건복지부 국민연 재 과 담당자14)들이 원회 개

에 조해주지 민이 원장 직권 원회를 개 하2015. 7. 14.○

결 하는 돌 상황이 생하자 피고인 경 하여 원, 2015. 7. 12. ○

회 원들과 개별 하여 원회가 개 지 도 도하게 하 고 그,

평소 분이 있 원회 원 균에게 직 하여 한 사람이 단 한“○

것이 니라 커미티 가 단 한 것이다 규 상 가 없다고 고 있(Committee) .

다 그런데도 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시 럽지 게 해달라 고 말하는 등, ”

원회 마하 고 시도하 며 경 부 원회 개 가, 7. 13. ○

불가피하다는 보고를 고 에게 언 에 시 럽지 도 잘 해 주 요 라“ ”○

고 지시하고 조 권 등 에게 과장이 직 걸고 라도 막 야 다 라고 말, “ ”○ ○

하는 등 원회에 자 원회 결과를 뒤집는 결 하지 못하도 극

하라는 취지 지시하여 하여 원회에 간사 출 하여 원회○

13) 자 원회 원 명 모 지 감독 는 운용본부 실장 장 장들 구 고 명 당연직12 · , , , 12○

원 명 외에 이 임 지명할 있는 명 본건 주 부 장인 자 략 장 외 명 존 달리9 3 2○

원회 부 입장이 분명했 운용 략실 외 다른 부 장들 지명 결국 그 명 모 찬 결에 동조 하 다( 2 ) . ○

자 원회 원들에게 회 에 합병에 찬 하라고 권 하고 회 회 에 원들 개별 하여 찬 를,

도하 다.

14) 국민연 주식 결권 행사 원회 운 규 조에 하면 원회 보고 심 건 출 등 보건복지부6 ,

연 재 과장이 간사 행하는 업 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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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존 자 원회가 이 사건 합병 건에 해 찬 결 한 것 뒤집지 못하

게 도하고 원회 회 결과를 리한 보도참고자료 구에 자 원회 개

에 한 내용 포함시키지 고 삼 산 주주 회일인 에야 포2015. 7. 17.

하게 하 다.

이 써 피고인 보건복지부 담당 공 원인 조 권 등 통해 국민연 공단 운○

용본부 담당자인 채 규 하여 이 사건 합병 건 원회에 부 하,○ ○

지 못하게 하고 자 원회에 심 하여 합병 찬 결하게 함 써 보건복지부,

장 국민연 공단에 한 지도․감독권 남용하여 채 규 하여,○ ○

없는 일 하게 하 다.

국회에 증언 감 등에 한법2. ․

피고인 경 울 등포구 사당 에 있는 한민국 국회2016. 11. 30. 10:00 1

회 장 에 근 부 실 등 민간인에 한 국 농단 사건 진상3 245 ‘

규명 한 국 조사 특별 원회 증인 출 하여 하 다’ .

피고인 항과 같이 이 사건 합병에 하여 국민연 공단이 합병 찬 결 하1

도 보건복지부 담당 공 원들 통해 국민연 공단 운용본부장 등에게○

향 행사한 사실이 있 에도 불구하고 국 조사 특별 원회 원장 태, ○

에 이 구 원 니 이 게 요한 이 사건 합병 를 복지부장 하, “ , ( )○

고도 도 했다 청 하고도 부 리하고도 얘 를 했다 그리고 보고는, , ,

사후에 다 그러면 거 에 계시는 거에요 라는 에 인 자 결, ?” “

에 해 는 보건복지부나 니면 공단 이사장이 여하지 습니다 라고 답변하고.” ,

보도에 하면 복지부장 시 에 청 거 하면 합병 찬 종용했다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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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얘 가 있는데 이것 사실이 니다 라는 에 그런 보도를 보고 희, ?” “ ,

가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사후.” , “

에 다 고 것도 몰랐다 말 이 게 나 시는 겁니 라는 에 니 그, ?” “ ,

지 습니다 그것 보고를 지 습니다 라고 답변함 써 이 사건 합병 에. .”

하여 국민연 공단 운용본부 담당자들 하여 합병에 찬 하게 하도 향

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증언하 다.

이 써 피고인 자신 억에 하는 허 진 하여 증하 다.

고합 피고인 업 상 임[2017 183] - ○

국민연 공단 운용본부장인 피고인 포함한 운용본부 직원 리하

는 탁자 량한 리자 주 를 다하여야 하고 국민연 이 국민연,

가입자 등 권자를 한 여에 충당하 해 리 운용 는 책임 임 인식․

하고 개인이나 소속 직원보다 이익 우 하여 업 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이 용 삼 자 부회장 경 삼 에버랜드가 행한 사채를 인 하고1996○

경 삼 가 행한 신주인 권부사채를 인 함 써 버지 이 희 회장1999 SDS ○

부 증여 소 자 이 희 회장과 미래 략실 신인 구조조○

본부 임직원 등 삼 그룹 경 진 도움15) 삼 에버랜드 삼 지분SDS

보한 것 롯하여 자신이 지분 보 한 삼 그룹 상장사 상장 계열사 간,

합병 출자 자사주 매입 공익재단 용 등 이용하여 소한 개인자, , , 「

사용하여 삼 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 자 삼 생명에 하여 사실상 행사할

15) 이 희 회장과 이 부회장 울고등법원에 삼 에버랜드 사채 는 죄 삼 신2009. 8. 14. , SDS○ ○

주인 권부사채 는 죄 인 어 이 희 회장 징역 에 집행 이 부회장 징역3 5 , 2 6○ ○

월에 집행 각각 고 그 이 었고 이 희 회장 이 부회장 각각5 , 2009. 12. 29., 2010. 8. 15.○ ○

특별사면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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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결권 한 보할 있도 하는 것 목 하는 삼 그룹 지 구조 개

편 이하 승계작업이라고 한다 미래 략실 주도 하에 지속 추진( ‘ ’ )」 하여 다.

같 승계작업 계획에 라 이 용 말경 삼 일모직2014 SDS○ 가증

권시장에 상장하 고 말경부 월경 지 삼 크 등 개 핵심, 2014 2015 5 4

계열사를 한 그룹에 매각하는 데 공하 나 삼 공업과 삼 엔지니어링, 2014

간 합병 경우는 주주 회 합병 승인 지 거쳤 에도 회사 주식 보 하

고 있 국민연 공단이 합병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여 국민연 공단에 손해가“

생할 것이 우 다 는 이 주식매 청구권 행사하자 이러한 국민연 공단”

결 에 소 주주들이 향 동조하게 었고 결국 합병계약상 주식매 청구,

권 합계 한도를 과하게 어 합병이 산 었다 이 과 에2014. 11. 19. .

국민연 공단 운용본부장인 피고인 주식매 청구권 행사가격과 시가가 이“ 5%

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식매 청구권 행사하지 면 임이나 마찬가,

지이다 라고 언하 도 하 다” .

그 후 승계작업 일 이루어진 이 사건 합병 건에 한 결권 행사가

고 있 상황에 피고인 삼 그룹 미래 략실 이 부사장2015. 7. 4. ○

부 이 사건 합병 찬 득해달라는 부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원 원

욱과 함께 원회 민 원장 만나 삼 산 합병 건에 해 어떻게 생각“○ ○

하느냐 합병시 지 효과를 고 하면 합병이 인 면이 있지 느냐 라고 말하고, ” ,

민 부 부 인 답변 듣는 등 이 사건 합병 건이 원회에 부○

경우 찬 결 이 나 어 다는 사실 미리 하 다.

한 피고인 스스 도 이 사건 합병 이 불공 하다고 단하고 이, 2015. 7. 7.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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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직 만나 합병 불공 해소하 한 삼 그룹에 삼 산에

리한 향 합병 재조 하거나 삼 산 주주에 한 간 당 실시할

것 요구하 나 거 당하 다.

한편 피고인 경 울 강남구 도산 에 있는 국민연 공단2015. 6. 30. 128

운용본부 사 실에 이 사건 합병이 사 었 면 좋겠다는 보건복지부장 ○

인한 보건복지부 연 책국장 조 권 부 삼 산과 일모직 간 합병“○

에 하여 자 원회에 결 하라 삼척동자도 다 그 게 겠지만 복지부가 여한. ,

것 말하면 다 라는 내용 국민연 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 해야 한다”

는 취지 지시를 고 종특별자 시 소재 보건복지부, 2015. 7. 8. 연 책국장

실에 지시를 조 권 부 재차 일모직과 삼 산 합병 건“○ ○

자 원회에 결 하라 장 님 이다 라는 내용 국민연 공단이 운용본, ”

부 내부 자 원회에 이 사건 합병 찬 결 해야 한다는 취지 지시를

다.

그러나 국민연 공단에 운용 독립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 는

자 결 특 주식 결권 행사에 한 이 없는 보건복지부에 개별 인

자 결 특 주식 결권 행사 결 과 에 개입하 고 할 경우 이에 라

는 니 다는 것 잘 고 있었다 한 국내외 자 들 부 삼 이.

한 합병 불공 이 합병 를 권고 고 삼 에 한, 합병

에 라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 공단이 보 하고 있 일모직 지분가

인한 이익상승분 지 고 하 라도 국민연 공단에 주식 가 상 손실이 생하는 것

국민연 공단 자체 도 분 하 뿐 니라 본 같이 피고인 스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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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합병 이 불공 하여 합병 재조 이나 간 당 등 조 가 필요하다고

단하고 있었다 라 국민연 공단 이사이자 운용본부장이며 자 원회.

원장인 피고인 이 사건 합병에 한 결권 행사 향 함에 있어 법 에 한

결권 행사 에 충실하면 국민연 공단이 가진 사실상 캐스 보트를 잘 용

하여 국민연 공단 에 한 이익이 게 량한 리자 주 를 다하

여야 하고 이를 차 결 하는 자 원회에 원들이 합리 이고 진지한 노, 1

울여 자 이고 독립 단할 있도 하는 등 국민연 공단 손

해 생 막 야 할 업 상 임 가 있었다.16)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같이 지시를 조 권 부 국민, ○ ○

연 공단 운용본부 내부직원들 만 구 고 소 부 에 린 건이 부분 부

견 결 는 내부 자 원회17)에 이 사건 합병에 찬 하도 결권 행사

향 결 하라는 지시를 게 자 원회가 니라 자신 지 감독 래에, ․

있는 운용본부 실 담당자들에게 향 행사하여 자 원회에 결권 행사

향 찬 결 하도 도함 써 국민연 공단 하여 삼 산 주주

회에 이 사건 합병 합병하는 것 찬 하게 하 마 었다.

피고인 경 채 규 부 리 에 합병 산 한 일2015. 7. 8. ‘1(○

모직 삼 산 합병 계산하 삼 에 시한) : 0.46( )’ , ‘1

일모직 삼 산 합병 합병 면 국민연 공단이 보 하게 는 합( ) : 0.35( )’

16) 뒤에 보는 같이 공소사실 동일 해하지 는 범 에 업 상 임 내용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 한

다.

17) 간 동 개 자 원회 결 황 살펴보면 합병 건 포함한 건 건 이 사건2014~2016 , SK 6,731

합병 건이 부 자 자 원회에 부 건 건 외에는 국내주식운용 결권 행사 에 소 부 주2015. 7. 10. 6 ‘ ( )’

원 이 시 지 니한 건이 한 건도 없었고 소 부 주 원 이 시 건 건 원 과 달리 결( ) , ( ) 6,725

건 건 이며 나 지 건 소 부 주 원 동 하는 것 결 었다7 (0.2%) , 6,718 (99.8%) ‘ 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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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 후 법인에 한 지분이 감소하여 국민연 공단이 보 하고 있 일모직0.44%

지분가 인한 이익상승분 고 하 라도 소 약 억 원 상당 손실이 생1,388

할 것이라는 사실 보고 게 자 합병 찬 합리 하 하여 채 규에게 이 사, ○

건 합병 사시 국민연 공단이 입게 는 손실 약 억 원 상쇄하 해 필요1,388

한 합병 시 지 효과 인한 이익 산출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 다.

피고인 지시를 채 규는 같 날 이 사건 합병 인한 손실 상쇄하○

하여 필요한 시 지 효과가 약 조 원이므 리 직원 강 훈에게 이 사건 합병2 ○

인해 조 원 상당 시 지 효과가 생한다는 결 도출하여 보고할 것 지2

시하 고 강 훈 단 하루만에 실 합병 시 지 효과에 한 런 검증도 없이, ,○

회사 매출 업이익 이익이 지 매 증가할 것2016~2017 , , 2025

막연히 망하여 그 증가 폭 계 단 매5% 5%, 10%, 15%, 20%, 25%

용하여 계산하고 그 증가 택했 지, 10% 2025 회사 매출

업이익 이익 합산 재 가 가 약 조 원 계산 어 삼 그룹, , 2.1 , 에

한 합병 에 라 합병이 사 경우 생할 손실 상쇄하 하여 필요한 조‘2

원에 근 하게 는 것 계산 자’ 회사 매출 업이익 이익이 증가, , , 10%

할 것이라는 에 한 근거가 없 에도 증가 를 택하여 회사가 합병10% ‘

면 조 원 시 지 효과가 있다라는 분 자료를 작 하 다2.1 ’ .

피고인 그 채 규 부 강 훈이 같이 작 한 분 자료 내용 보고○ ○

고 채 규에게 자 원회 회 에 참 하여 같이 가 도 조작○

분 자료를 명하라고 지시하고 조 권에게 이 사건 합병 건 자, 2015. 7. 9. ○

원회에 결 하겠다고 보고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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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자 원회는 원장인 피고인 외 실장 명 장 명 원장이 지명하는, 7 , 1 , 3

명 장 구 고 원장이 장 지명하지 는 경우 통상 운용 략실 자,

략 장 자 획 장 책임 자 장이 참 하여 는데 피고인 이 사건 합병, , ,

건이 부 자 자 원회에 피고인과 분이 있 리스크 리 장 신2015. 7. 10. ○

엽 시 장 민 를 원 지명하 고, ,○ 18) 자 원회 개 인 월 경7

자 원회 원인 조 식 자신 사 실 불러 국민연 공단이 삼 산 합병에“○

해 찬 해주면 언 에 나 듯이 국부 출 난 있다 합병 찬,

검토할 있지 느냐 라고 말하고 경 자 원회 원인 이 직” , 7. 8. ○

자신 사 실 불러 삼 합병 건에 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 쪽, “ .

가야 하는 거 니냐 임 소지가 없도 법감시인에게 볼 니.

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 고 말하는 등 피고인 지 감독 고 사실상 피고인이” ․

인사권 행사하는 운용본부 내부직원들인 자 원회 원들에게 자 원회에

이 사건 합병 건에 찬 할 것 권 하 다.

피고인 원회 원장 민 부 이 사건 합병 건2015. 7. 10. ○

원회에 회부하여 달라는 요청 게 자 피고인 스스 도 경 이 사, 2015. 7.

건 합병 건 원회에 회부함이 상당하다는 견 명하 에도 불구하고,

같 원회 개 요구를 시하고 경 국민연 공단 강남사 에7. 10. 15:00

피고인 지 감독 는 운용본부 내부 임직원들 만 구 자 원회를․

개 하 다.

18) 리스크 리 장 국민연 공단이 운용하는 자산에 한 리스크 를 모니 링하다가 험한 신 가 있 마다 운용부(risk)

에 경고하는 업 를 시 장 주식시장 인덱스 주가지 연동 자 업 를 각 담당하는 보직, ( )

간 동 매 회 개 자 원회 리스크 리 장이 참 한 것 회 회 회2014~2016 56 5 (2014 1 , 2015 4 , 2016

회 에 불과하고 시 장이 참 한 것 이 사건 합병 건이 부 자 원회가 일하다 인 별 보 라도0 ) , ( ,

간 신 엽 회 민 는 회 참 하3 1 , 5 ).○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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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 자 원회에 자 참 한 채 규 하여 삼 이 한 합병“○

인하여 생할 국민연 공단 손실 시 지 효과 인하여 생하는 조 원2.1

이익 상쇄 다 는 취지 명하도 하여 자 원회 원들 찬 를”

도하고,19) 자 원회 회 회 시간에 자 원회 원인 신 엽에게 자 원회“○

에 합병에 하여 합병이 산 면 연 이 용 몰 울 것 같다 잘 결.○

해 주었 면 좋겠다 고 말하고 자 원회 원인 한 에게 힘들다 합병이 산” , “ .○

면 헷지펀드한 국부를 이 용 몰 우지 겠느냐 잘 결 해주었.○

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자 원회 원인 이 조 식에게” , “○ ○ 합병 찬 결이

있도 조해 달라 내 견과 견 같이해 주면 좋겠다, 라고 말하는 등 자 원”

회 원들 개별 하여 이 사건 합병 건에 하여 찬 할 것 권 하

다 결국 같 피고인 지 감독 권한 이용한 합병 찬 요구 내지 도. , ․

도 조작 시 지 효과 분 자료를 탕 자 원회는 이 사건 합병에

하여 찬 하는 결 하 고 이에 라 국민연 공단 삼 산 임, 2015. 7. 17.

시 주주 회에 합병에 찬 하는 결권 행사하여 이 사건 합병이 사 도 하

다.20)

이 써 피고인 업 상 임 에 하여 이 용 등 삼 그룹 주주에게 가 불상○

재산상 이익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연 공단에 이 보 인 삼 산, ,

일모직 주식과 하여 이 사건 합병에 찬 하지 경우 주식가 찬 한

경우 주식가 간 차이에 해당하는 가 불상 재산상 손해를 가하 다.21)

19) 채 규는 자 원회 회 에 삼 에 한 합병 과 운용본부 리 에 산 한 합병(1:0.35) (1:0.46)○

차이 인하여 국민연 공단에 약 억 원 상당 손실이 상 다고 언하 에도 피고인 지시에 해 채 규1,500 , ○

언 내용이 자 원회 회 에 삭 었다

20) 주식회사 합병 출 한 주주 결권 분 이상 행주식 분 이상 써 하여야 하는데 상3 2 3 1 (

법 조 항 조 당시 삼 산 주주 회에는 주주 가 참 하여 가 합병에 찬 하 다522 3 , 434 ), 83.57% 69.53%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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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고합 피고인2017 34] - ○

피고인 각 일부 법 진1. , ○

증인 노 인 남 주 이 한 조 권 양 식 이1. , , , , , , , , ,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한 이 철 채 규 신 엽 균 이 건, , , , , , , , , ,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주 신 각 법 진 는 일부 법 진, , ( )○ ○

피고인 에 한 각 검찰1. , ,○ ○ 22) 피 자신 조 질 부분 포함 각 일( )

부 진 재

장 균 이 한 이 직 민 채 규 조1. , , , , , , , , , ,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주 신 엽 남 조 권 주 이 건 이 철 상 신 이, , , , , , , , , ,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한 조 식 한 양 식 민 이 진 강 훈 조, , , , , , , , , ,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노 인 균에 한 각 검찰 진 조 각 질 부분 포함, , , , ( )○ ○ ○ ○

각 진 재 는 각 일부 진 재( )

피고인 채 규 각 진1. , ○

1. 보고( ) 일모직 삼 산 가 산출 보고 삼 산과 일모직 합병/ , ‘

운용본부 결권행사 검결과 보고 사본 일모직 삼 산 합병 분' , / ,

삼 산 합병 향후 합병 원회 부(2015.6.5.), SK SK C&C㈜

검토 합병 면보고 일모직 삼 산 결권 행사, SK SK C&C CEO , -㈜

쟁 사항 삼 산 합병 운용본부 사결 경과 합병 삼 산, ,

평가 논란 해소 삼 산 합병 건 자 원회 결시 자 원회, ,

21) 뒤에 보는 같이 공소사실 동일 해하지 는 범 에 이득 과 손해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 한다.

22) 사 이 특별검사인 경우도 검찰 한다 이하 같다‘ ’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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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시나리 삼 산 합병과 결권 행사 후 일모직 삼 산 합병, , /

주요 내용 자 원회 논 추진 검토 찬 결권 행사한 사 결권, , ,

행사 쟁 별 공 원연 공단 장 신 엽 출 삼 산 주식 매매, ○

황 삼 산에 한 분 건 매 매 합병 차이에 른 손실( 38 ),

합병 시 지 효과 분 합병 분 국내 상장회사, , SK SK C&C , 2015㈜

분 보고 결권 행사 원회 논 시 시나리 결권 행사, ,

추진 원별 략 각 단계별 사결 시 장단 분 삼 그룹 경 진, , ,

면담 요청사항 책임 자 신 용 에 장 간 동, PC (2015. 6. 11. ~ 7. 5.)○

작 합병 보고 각 부1

1. 타( ) 삼 산 주주 황 국민연 공단 결권 행사 름도(2015. 7.), ,

보건복지 원회 국민연 공단에 한 국 감사 회 합병 부분2015 ,

울고등법원 결 라 사본 국민연 운용 원회 도 차2016 20189 , 2015 2

회 요약 사본 도 국 감사 원회 회 사본 국민연 공단, 2015 , ,

국민연 공단 직 규 국민연 공단 운용규 국민연 결권 행사지, ,

침 국민연 운용규 시행규 국내주식운용 결권 행사, , ( ) - 2015. 6. 17.,

국내주식운용 결권 행사 자 원회 원장 명( ) - 2015. 7. 10., 2016. 5. 1.

건 도 차 결권행사 원회 결과 국회 상 답자료 요약, 2015 5 , ,

차 조 재 상태 각 부 요약 손익계산 포 손익계산 각 부 국민연1 , 1 ,・ ・

공단 운용본부 부 조직도 부 각 공시사항 합병 후 삼 산 주식거래내10 , ,

역 이 철 카카 톡 자 시지 내역 자 이 직, 2015. 7. 8. , 2016. 11. 22.○ ○

카카 톡 자 시지 내역 조 식 채 규 카카 톡 자내, ○ ․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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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 각 부1 , 주 첩 사본,○ 신 엽 업 일지 해당내용 복사본2016 ,○

자 원회 개 통보 공 사본 자 원회 개 통보 공2015. 6. 17. , 2015. 7. 10.

사본 신 용 업 일지 해당부분 사본 각 자 원회, 2015 , 2014~2016○

참 원 황 사본 자 보도참고자료 사본 자, 2016. 12. 9. ( 1-3) , 2016. 12. 14.

보도참고자료 사본 강 일 업 일지 해당부분 사본 자, 2015 , 2015. 7. 10.○

자 원회 용지 집계 사본 국민연 지 구조 평가 개 향, ,

도 차 국민연 운용 원회 회 도 차 국민연 운용2005 2 , 2005 4

원회 회 도 국민연 결권 행사지침 도 차 국민, 2006 ( ), 2014 1

연 운용 원회 회 국민연 결권 행사지침 개 범 폰, ( ), ○

복구내역 부 삼 이 가 산출 국민연 운용 원회 작 국민1 , Timetable, 「

연 주식 결권행사 원회 구 운 규 차 자 원회 회, 2015-30」

국민연 삼 산 보 황 국민연 일모직 보 황 구 삼 산, , , ( )

주식 매매 보고 삼 산 일모직 합병 건 본 삼 산 일모직 합병, - , -

건 요약본 결 건 보 주식 주주 회 결권 행사 부 범 카, ( ) 9 , ○

카 톡 시지 과 내용 일부 췌본, , , 2010~2016○ ○ ○

주요 합병 분할 자 원회 심 황 자 원회 체 결, 2014~2016․

황 도 업 첩 사본 범 청 경 업 첩 사, 2015 ,○ ○

본 첨부 각 녹취 면담 내용, , CEO

1. 이 일( ) 이 일 사본 웹 일 국민연 합병 건 분 첨부 주요 합병 건, : [ ] , :

에 한 결권 행사 내역 강 일이 에게 보낸 자 이 일, 2015. 7. 10. ,○ ○ ○

남과 주 사이 자 시지 내역 경 송부 이 일, 2015. 6. 23. 18:05 , SK○ 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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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 보고 경 송부 이 일 도 차SK C&C , 2015. 6. 24. 18:44 , 2015 2

결권행사 원회 결과 보고 경 송부 이 일, 2015. 7. 1. 11:51 , “ 일모직 삼,

산 합병 동향보고” , 경 송부 이 일2015. 7. 3. 13:25 , “ 일모직 삼 산 합병, ”

동향보고, 경 송부 이 일2015. 7. 3. 13:32 , “ 일모직 삼 산 합병 동향, ”

보고, 경 송부 이 일 주 건 자 과 견 차이 건2015. 7. 8. 10:30 ,

황, 국민연 결권행사 처리 보고, 경 송부 이 일 국민2015. 7. 8. 14:26 ,

연 결권행사 원회 운 규 국민연 결권 행사지침, , 2015. 7.

경 송부 이 일 자 원회 논 추진 검토 경 송부8. 14:55 , , 2015. 7. 9. 23:10

이 일, 삼 산 일모직 합병 국민연 결권행사 상황보고- , 2015. 7. 13.

경 송부 이 일10:51 , 자 원회 원명단, 경 송부 이 일2015. 9. 15. 09:30 , 일모

직 삼 산 합병 건 결권행사 에 부 하지 이- , 신 가 채 규에○ ○

게 보낸 일 합병 차이 분( )

1. 언 사( ) 합병 권고 사 언 보도 출 조 즈 보ISS , , 2015. 5. 18.

도 한국경 보도 월 월간조 보도, 2015. 4. 23. TV , 2015 5 , 2015. 6. 11.

한겨 신 보도 자 한겨 사 자 사, 2016. 11. 22. , 2016. 11. 22. KBS , 2016.

자 마이뉴스 사 언 보도 부 즈 자 삼 산 어12. 21. , 2 , 2014. 9. 5. “[ ,

이 용 건 사 매일경 뉴스 자 내달 일모직] ( ) ' '” , MK 2014. 11. 25. “下 ○

상장 삼 지 구조 개편 시나리 본격가동 사 조 일보 조“ , Biz 2014. 10.…

자 삼 엔지니어링 합병 후 삼 건 부 어떻게 재편 사 조 일보22. “ - ” ,重

조 자 연일 놀라게 하는 삼 가들이 다 시나리Biz 2014. 11. 26. “ …

는 사 연합뉴스 자 일모직 다 삼 산과 합병 가능” , 2015. 1. 6. “ , ?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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솔솔 사 증권일보 자 일모직 삼 산 합병하나 사 즈니스” , 2015. 1. 6. “ - ?” ,

포트 자 이 용 승계 시나리 일모직과 삼 산 합병 사 소2015. 1. 6. “ , “ ,○

업신 자 일모직 삼 산 합병 임 막 변 는 사 소 라2015. 1. 6. “' - ' , ” ,

이프 자 일모직과 삼 산 합병 일모직 주가 향 에 미 는2015. 1. 6. “ …

향 사 뉴스앤뷰 자 삼 일모직 삼 산 합병 사 폴?“ , 2015. 1. 6. “ , · ” ,

리뉴스 자 삼 경 체 구축 착착 일모직 삼 산 합병2015. 1. 6. “ 3 ' '… ․

사 시사포커스 자 일모직 삼 산 합병 증권가 공” , 2015. 1. 7. “ - ? ' '”

사 피스 드매거진 자 이 용 삼 곽 잡 히 시동 사, 2015. 1. 15. “' ' ” ,○

뉴스토마토 자 삼 지 구조 개편 퍼즐 삼 산 주목 사 한국2015. 1. 20. “ , ' '” ,

경 자 들리는 삼 산 주가 증권가 명 돼 슨 일 사2015. 1. 7. “ ' ‘ ” ,…

마이뉴스 자 삼 산 일모직 합병 이 용 힘 다 사2015. 5. 26. “ ” ,․ … ○

즈니스포스트 자 일모직과 합병에 삼 산 평가 논란 일어2015. 5. 27. “ ”

사 트 자 엘리엇과 개미들 삼 산 일모직 합병, 2015. 6. 12. “ ? ' + '→

하고 나 나 사 트 자 편법 경 권 승계 이 용” , 2015. 6. 12 “ ? → ○

부회장 꿩도 고 도 었다 사 시사매거진 자 부 능, ” , 2015. 6. 8. “[8

이 용 삼 시 통합 삼 산 조 사 한겨] '1 4 ” , 2015. 6.○

자 삼 산 일모직 합병 부리다 라 사 어데일리5. “ - , ' ' ' ' ” , CEO

자 일모직 삼 산 합병 후 이 용 부회장 승계 시니리 는2015. 5. 27. “ ?”․ ○

사 벨 자 일모직 삼 산 합병 지 인가 사 한국일보, 2015. 5. 27. “ , ” ,․

자 삼 이 용 합병 자 른다 사 트 울2015. 5. 27. “ , ” , 2015. 6. 9.○

자 일모직 삼 산 합병 통해 드러난 상장사 합병 산 사“ - ”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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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뉴스 자 일모직 삼 산 합병 임 있어 사2015. 6. 12. “' '” ,․

한국경 자 이 용 지 구조 단 승계 마 리 시나리2015. 5. 26. “ ○ …

는 사 인베스트조 자 개월만에 뒤집힌 삼 산 일모직 업?” , 2015. 6. 9. “5 ․

가 불편한 합병 사 일요경 자 삼 산 일모직 합병” , 2015. 5. 29. “ -… …

가 외신 싸늘 사 한겨 자 삼 산 일모직 합병' '” , 2015. 6. 8. “ -․

재산 하라 사 한겨 자 삼 합병 재산 에 강” , 2015. 6. 8. “ , ' '

차 사 한겨 자 삼 합병 어붙일 있 사” , 2015. 6. 10. “ ”

고 장 사본1.

증거능 에 한 주장 단1.

가 피고인 주장 요지. ○

사 특별검사 보건복지부에 한 색 하는 과 에 사( ) ․ ○

주에게 요청하여 그가 통 실 남 행 에게 보낸 이 일 출 증거목(○

번 번 이하 이 일 이 사건 이 일 이 일 출 이 사건384~408 , ‘ ’, ‘

이 일 출 이라 한다 임 출 는데 이 사건 이 일 보건복지부 업‘ ) ,

용 버 계 이용한 것 그 소 권 한민국에 있고 공 상 이 포,

함 어 있 있 며 이 일 신한 상 권리도 보 할 필요가 있 므 그,

를 해 는 사소송법 조 조 한 규 하여야 한다107 , 111 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이 색 장 집행시 하지 못한 이 사건 이 일․

임 출 태 취득하는 것 같 한 잠탈하는 것 법하

다 게다가 사 이 사건 이 일 출 임 출 면 조 를 작.

하지 고 목 피 자에게 부하지도 다 라 이 사건 이 일 출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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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 이 없다.

나 단.

이 사건 이 일 출 임 출에 하여1)

가 임 출 인지 여부)

이 사건 에 하면 사 보건복지부에 한 색 장 집행하는, ․

과 에 외부 송 는 이 일 버가 달라 장에 색 하 어 다․

는 이 같이 주 부 이 사건 이 일 출 출 것 보인다.○

이에 하여 검사는 고소인이나 피 자 등이 스스 는 사 요청에 라

사 에 상해진단 거래내역 등 출하는 것처럼 임 사 일 이,

사건 이 일 출 임 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색 장에 이. ‘․

일이 할 건 재 어 있는 이상 그 집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’ ‘ ’

는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장 집행 통해 할 건 취득함이 마 하고‘ ’

다만 장 시를 통해 해당 자료를 임 출 는 법에 하는 것 별(

한다 이 사건 이 일 출 이 사 에 편철 어 이후 증거 출 상황에 나),

에 주가 임 출 사를 철회하 라도 사 는 공소사실과 이○

높 증거인 이 사건 이 일 출 거부할 가능 이 높다는 에 사소

송법 조 소 임 출 차가 닌 임 사 일 행해진 것218

평가하 는 어 다.

이 같이 색 장 집행 상임에도 시간 장소 약 에 하지․ ․

못하 다 하여 특히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 일 출 목 도

부하지 채 이를 출 하는 식 증거를 집하는 것 장주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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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에 상당하지 다.

나 차 규 여부)

임 출 에 사후 색 장 필요하지 지만 사 조․

를 작 하고 피 자에게 목 부하여야 한다 사소송법 조 항, ( 49 1 , 3

항 조 조 사 이 이 사건 이 일 출 취득하면 조 를, 219 , 129 ).

작 하지 고 피 자에게 목 부하지 것 임 출 에 한,

차 규 한 것이다.

다 법 집증거 증거능 이 는지 여부)

본 인권 보장 하여 색에 한 법 차 장주 근⑴ ․

간 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 실체 진실 규명과 개인 권리보 이 조

롭게 실 할 있도 색 차에 한 구체 마 하고 있는 사소송․

법 규범 고히 지 어야 하므 헌법과 사소송법이 한 차에 르지

니하고 집한 증거는 이를 하여 획득한 차 증거 역시 본 인권 보2

장 해 마 법한 차에 르지 것 원 죄 인 증거

삼 없고 다만 법하게 집한 증거능 인 여부를 종,

단함에 있어 는 사 증거 집 과 에 이루어진 차 행,

모든 사 즉 차 조항 취지 그 내용 도 구체 인 경 회, ,

피가능 차 조항이 보 하고자 하는 권리 는 법익 질과 침해 도 피고,

인과 차 행 증거 집 사이 인과 계 등 도 사, ,

인식과 도 등 체 종합 살펴볼 사 차 행 가,․

법 차 실질 인 내용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니하고 히 그 증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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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거능 하는 것이 헌법과 사소송법이 사소송에 한 차 조항 마 하

여 법 차 원 과 실체 진실 규명 조 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사사법

를 실 하 고 한 취지에 하는 결과를 래하는 것 평가 는 외 인 경우라

면 법원 그 증거를 죄 인 증거 사용할 있다고 보 야 한다 법원, ( 2009.

고 도 결 등 참조12. 24. 2009 11401 ).

이 사건 에 하면 다 과 같 사 있다.⑵

사소송법 조에 건 한 경우 목 부하도 한129①

취지는 존부 상 변경 등 러싸고 벌어질 있는 여러 논란 사 에

차단하고 피 자 에 한 부 가 부 청구 처분에 한 항고 등, ,․

각종 권리행사를 보장하 는 데 있다 그러나 사 이 일이 보 어 있는.

버나 타 장매체를 복 하거나 이미징하는 등 자 보 원본 취득한 것이 니라

보 한 하여 이 일 출 출 것이므 존부 상 변,

경 범죄 사실과 등 러싼 논란이 벌어지거나 피 자인 주가, ○

에 한 부 가 부 청구를 할 가능 이 희 하다 한 이 사건 이 일 출.․

주가 자신 이 일 계 에 스스 출 하여 사 에 출한 것이○

에 그 임 에 심이 없다고 보인다.

사 색 차에 한 규 는 장 식 장 집,② ․

행지 장 시 장 집행과 필요한 처분 장집행과 참여 야간집행 한과, , , ,

외 목 색증명 부 사소송법 조 조 조 조, ( 219 , 114 , 115 , 118 ,․

조 조 조 조 내지 조 조 조 조119 , 120 , 127 , 121 124 , 125 , 126 , 128 , 129

조 등이 있다 그 목 색증명 부는 가 종료한 후 차여 다) .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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른 차 할 그 인한 법익 침해 도가 하지 다고 할 있다.

사 보건복지부 사 실 색하는 장에2016. 12. 21.③ ․

이 사건 이 일 하지 못하여 같 날 주를 참고인 조사하면 이 사건○

이 일 출 출 사 에 편철하 다 그 과 에 조 를 작 하거.

나 목 주에게 부하지 지만 주에 한 회 진 조 에는1○ ○

이 일 출 취득 경 가 재 어 있다 이러한 후 상황 볼 사.

는 이 사건 이 일 출 임 출 통상 사건 계인 부 면

춟 하는 것처럼 취 하 것 보이고 라 조 를 작 하거나,

목 부하지 다 하여 증거 집에 한 차 조항 잠탈하 는 인식과

사가 있었다고 보 어 다.

이 사건 이 일 보건복지부 연 재 과 사 주가 2015. 6. 23.④ ○

경부 같 해 경 지 통 실 보건복지 실 행 남에게 보낸9. 15. ○

삼 산 일모직 합병에 한 국민연 공단 결권행사 처리지침 추진 상황- , ,

보고 등 자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청 지시를 국민연 공단에,

행사하 다는 것과 이 높 증거이다.

한 이 사건 이 일 출 피고인이 닌 자 부 집 증거이3⑤

고 목 부에 한 차 조항 본 같이 피 자 권리를 보,

하 한 것이므 차 조항 는 피고인 법익 침해 이 다.

라 이 사건 이 일 출 취득 과 에 사소송법 색 차⑶ ․

조항에 이 있다 하 라도 그 내용과 도가 하지 고 사,

이 차 법 면 도 이를 폐하 고 시도하 다는 심이 들지 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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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이나 주가 차 조항이 보 하고자 하는 재산권이나 사생 보 등에○

한 권리 는 법익 본질 침해당하 다고 볼 없다 히 이 사건 이.

일 출 증거능 하는 것이 헌법과 사소송법이 사소송에 한 차 조

항 마 하여 법 차 원 과 실체 진실 규명 조 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

사사법 를 실 하 한 취지에 하는 결과를 래하는 것 평가 는 외 인

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상당하다.

한 규 잠탈하 는지 여부2)

가 사소송법 조는 통신에 한 것 체신 그) 107 ,

등이 소지 는 보 하는 건 하는 경우에 용 는 규 이다 이 사건 이.

일 보건복지부 버에 보 건 보 보건복지부는 우편이나 신과 같( ) ,

통신 담당하는 가 니므 규 이 용 다고 볼 없다 가사 보건복.

지부가 그 등에 해당한다고 보 라도 이 사건 이 일 내용 래’

에 보는 같이 공소사실과 계가 있다고 인 고 항 이 사건 이 일( 1 ),

하 다는 취지는 신인인 주에게 통지하는 것 족하다 항 라 이 사( 3 ).○

건 이 일 장에 하여 하지 고 임 출 하 다고 하여 사소송

법 조 한 잠탈하 다고 보 어 다107 .

나 사소송법 조는 공 원이 소지 는 보 하는 건에 하여 본인) 111

는 그 해당 공 소가 직 상 에 한 것임 신고하는 경우에 용 는 규 이

다 주 는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 이 일에 하여 보건복지부나 통 실. ○

등에 직 상 에 한 것임 신고한 없 므 규 이 용 다고 볼

없다 라 사 이 보건복지부 등 승낙 없이 이 사건 이 일 임 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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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다 하여 사소송법 조 한 잠탈하 다고 보 어 다111 .

다 결.

이 사건 이 일 출 증거능 인 할 있 므 이에 한 피고인 주장,

들이지 니한다.

고합 피고인[2017 183] - ○

피고인 각 일부 법 진1. , ○

증인 양 식 이 한 채 규 이 철 신 엽1. , , , , , , , , ,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균 이 건 주 신 각 법 진 는 일부 법 진, , , , ( )○ ○ ○ ○

피고인 에 한 각 검찰 피 자신 조 질 부분 포함 각 일부 진1. , ( )○

재

1. 이 용 장 균 이 한 이 직 민 채 규 조, , , , , , , , , ,○ ○ ■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주 신 엽 조 권 주 이 건 이 철 상 신, , , , , , , , , ,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이 한 조 식 양 식 민 이 진 조 강, , , , , , , , , ,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 ○

훈 조 근 주 에 한 각 검찰 진 조 각 질 부분 포함, , , , ( )○ ○ ○ ○

각 진 재 는 각 일부 진 재( )

채 규 진1. ○

1. 보고( ) 일모직 삼 산 가 산출 보고 삼 산과 일모직 합병/ , ‘

운용본부 결권행사 검결과 보고 사본 일모직 삼 산 합병 분' , / ,

삼 산 합병 향후 합병 원회 부(2015.6.5.), SK SK C&C㈜

검토 합병 면보고 일모직 삼 산 결권 행사, SK SK C&C CEO , -㈜

쟁 사항 삼 산 합병 운용본부 사결 경과 합병 삼 산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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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논란 해소 삼 산 합병 건 자 원회 결시 자 원회, ,

결 시나리 삼 산 합병과 결권 행사 후 일모직 삼 산 합병, , /

주요 내용 자 원회 논 추진 검토 찬 결권 행사한 사 결권, , ,

행사 쟁 별 국민연 공단 장 신 엽 출 삼 산 주식 매매, ○

황 삼 산에 한 분 건 매 매 합병 차이에 른 손실( 38 ), ,

합병 시 지 효과 분 합병 분 국내 상장회사, SK SK C&C , 2015㈜

분 보고 결권 행사 원회 논 시 시나리 결권 행사 추진, ,

원별 략 각 단계별 사결 시 장단 분 삼 그룹 경 진 면담, , ,

요청사항 책임 자 신 용 에 장 간 동 작, PC (2015. 6. 11. ~ 7. 5.)○

합병 보고 각 부1

1. 타( ) 삼 산 주주 황 국민연 공단 결권 행사 름도(2015. 7.), ,

보건복지 원회 국민연 공단에 한 국 감사 회 합병 부분2015 ,

울고등법원 결 라 사본 국민연 운용 원회 도 차2016 20189 , 2015 2

회 요약 사본 도 국 감사 원회 회 사본 국민연 공단, 2015 , ,

국민연 공단 직 규 국민연 공단 운용규 국민연 결권 행사지, ,

침 국민연 운용규 시행규 국내주식운용 결권 행사, , ( ) - 2015. 6. 17.,

국내주식운용 결권 행사 자 원회 원장 명( ) - 2015. 7. 10., 2016. 5. 1.

건 도 차 결권행사 원회 결과 국회 상 답자료 요약, 2015 5 , ,

차 조 재 상태 각 부 요약 손익계산 포 손익계산 각 부 국민연1 , 1 ,・ ・

공단 운용본부 부 조직도 부 합병 후 삼 산 주식거래내역10 , , 2015. 7. 8.

이 철 카카 톡 자 시지 내역 자 이 직 카, 2016. 11. 22.○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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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 톡 자 시지 내역 조 식 채 규 카카 톡 자내역 각 부, , 1 ,○ ○ ○

주 첩 사본 신 엽 업 일지 해당내용 복사본 자, 2016 , 2015. 6. 17.○

원회 개 통보 공 사본 자 원회 개 통보 공 사본 신 용, 2015. 7. 10. , ○

업 일지 해당부분 사본 각 자 원회 참 원 황2015 , 2014~2016

사본 자 보도참고자료 사본 자 보도참고자료 사, 2016. 12. 9. ( 1-3) , 2016. 12. 14.

본 강 일 업 일지 해당부분 사본 자 자 원회 용, 2015 , 2015. 7. 10.○

지 집계 사본 국민연 지 구조 평가 개 향 도 차 국, , 2005 2

민연 운용 원회 회 도 차 국민연 운용 원회 회, 2005 4 ,

도 국민연 결권 행사지침 도 차 국민연 운용2006 ( ), 2014 1

원회 회 국민연 결권 행사지침 개 범 폰 복구내역 부, ( ), 1 ,○

삼 이 가 산출 각 민원 게시 국민연 운용 원회 작 국Timetable, , 「

민 연 주식 결권행사 원회 구 운 규 차 자 원회, 2015-30」

회 국민연 삼 산 보 황 국민연 일모직 보 황 구 삼, , , ( )

산주식 매매 보고 국내 상장회사 분 보고 삼 산 삼 산, 2015 ( ), -

일모직 합병 건 본 삼 산 일모직 합병 건 요약본 결 건 보, - , (

주식 주주 회 결권 행사 부 주요 합병 분할 자 원) 9 , 2010 ~ 2016 ·

회 심 황 자 원회 체 결 황 분, 2014 ~ 2016 , 2014 1 ~ 2016

분 삼 산과 일모직 손익계산 면담 내용 분 보고2 , CEO , ISS ,

각 녹취

1. 이 일( ) 이 일 사본 주가 남에게 보낸 이 일 첨부 일, 2015. 7. 8.○ ○

자 원회 논 추진 검토 주가 남에게 보낸 이 일( ), 2015. 7. 9.○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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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일 삼 산 일모직 합병 국민연 결권행사 상황보고 웹 일 국( - ), : [

민연 합병 건 분 첨부 주요 합병 건에 한 결권 행사 내역 남] , : , ○

과 주 사이 자 시지 내역 강 일이 에게 보낸 자 이, 2015. 7. 10.○ ○ ○

일 신 가 채 규에게 보낸 일 합병 차이분, ( )○ ○

1. 언 사( ) 합병 권고 사 언 보도 출 조 즈 보ISS , , 2015. 5. 18.

도 한국경 보도 월 월간조 보도, 2015. 4. 23. TV , 2015 5 , 2015. 6. 11.

한겨 신 보도 자 한겨 사 자 사, 2016. 11. 22. , 2016. 11. 22. KBS , 2016.

자 마이뉴스 사 언 보도 부 즈 자 삼 산 어12. 21. , 2 , 2014. 9. 5. “[ ,

이 용 건 사 매일경 뉴스 자 내달 일모직] ( ) ' '” , MK 2014. 11. 25. “下 ○

상장 삼 지 구조 개편 시나리 본격가동 사 조 일보 조“ , Biz 2014. 10.…

자 삼 엔지니어링 합병 후 삼 건 부 어떻게 재편 사 조 일보22. “ - ” ,重

조 자 연일 놀라게 하는 삼 가들이 다 시나리Biz 2014. 11. 26. “ …

는 사 연합뉴스 자 일모직 다 삼 산과 합병 가능” , 2015. 1. 6. “ , ?…

솔솔 사 증권일보 자 일모직 삼 산 합병하나 사 즈니스” , 2015. 1. 6. “ - ?” ,

포트 자 이 용 승계 시나리 일모직과 삼 산 합병 사 소2015. 1. 6. “ , “ ,○

업신 자 일모직 삼 산 합병 임 막 변 는 사 소 라2015. 1. 6. “' - ' , ” ,

이프 자 일모직과 삼 산 합병 일모직 주가 향 에 미 는2015. 1. 6. “ …

향 사 뉴스앤뷰 자 삼 일모직 삼 산 합병 사 폴?“ , 2015. 1. 6. “ , · ” ,

리뉴스 자 삼 경 체 구축 착착 일모직 삼 산 합병2015. 1. 6. “ 3 ' '… ․

사 시사포커스 자 일모직 삼 산 합병 증권가 공” , 2015. 1. 7. “ - ? ' '”

사 피스 드매거진 자 이 용 삼 곽 잡 히 시동 사, 2015. 1. 15. “' ' ” ,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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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토마토 자 삼 지 구조 개편 퍼즐 삼 산 주목 사 한국2015. 1. 20. “ , ' '” ,

경 자 들리는 삼 산 주가 증권가 명 돼 슨 일 사2015. 1. 7. “ ' ‘ ” ,…

마이뉴스 자 삼 산 일모직 합병 이 용 힘 다 사2015. 5. 26. “ ” ,․ … ○

즈니스포스트 자 일모직과 합병에 삼 산 평가 논란 일어2015. 5. 27. “ ”

사 트 자 엘리엇과 개미들 삼 산 일모직 합병, 2015. 6. 12. “ ? ' + '→

하고 나 나 사 트 자 편법 경 권 승계 이 용” , 2015. 6. 12 “ ? → ○

부회장 꿩도 고 도 었다 사 시사매거진 자 부 능, ” , 2015. 6. 8. “[8

이 용 삼 시 통합 삼 산 조 사 한겨] '1 4 ” , 2015. 6.○

자 삼 산 일모직 합병 부리다 라 사 어데일리5. “ - , ' ' ' ' ” , CEO

자 일모직 삼 산 합병 후 이 용 부회장 승계 시니리 는2015. 5. 27. “ ?”․ ○

사 벨 자 일모직 삼 산 합병 지 인가 사 한국일보, 2015. 5. 27. “ , ” ,․

자 삼 이 용 합병 자 른다 사 트 울2015. 5. 27. “ , ” , 2015. 6. 9.○

자 일모직 삼 산 합병 통해 드러난 상장사 합병 산 사“ - ” ,

국뉴스 자 일모직 삼 산 합병 임 있어 사2015. 6. 12. “' '” ,․

한국경 자 이 용 지 구조 단 승계 마 리 시나리2015. 5. 26. “ ○ …

는 사 인베스트조 자 개월만에 뒤집힌 삼 산 일모직 업?” , 2015. 6. 9. “5 ․

가 불편한 합병 사 일요경 자 삼 산 일모직 합병” , 2015. 5. 29. “ -… …

가 외신 싸늘 사 한겨 자 삼 산 일모직 합병' '” , 2015. 6. 8. “ -․

재산 하라 사 한겨 자 삼 합병 재산 에 강” , 2015. 6. 8. “ , ' '

차 사 한겨 자 삼 합병 어붙일 있 사” , 2015. 6. 10. “ ”

각 사보고 국민연 공단 책임 자 장 과 보건복지부 주 사 과1. ( ○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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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 녹취 일 요약 췌 국민연 공단 법지원실 주 변 사 보건복,․ ○

지부 주 사 과 통 녹취 일 요약 췌)○ ․

범죄사실에 한 해당법조 택1.

가 피고인 법 조 직권남용권리행사 해 징역 택 국회에. : 123 ( , ),○

증언 감 등에 한 법 조 항 증14 1 ( )․

나 피고인 법 조 조 항 징역 택. : 356 , 355 2 ( )○

경합범가1.

피고인 법 조 단 조 항 조 이 거운 국: 37 , 38 1 2 , 50 (○

회에 증언 감 등에 한법 죄에 한 에 경합범가 )․

피고인들 주장 요지1.

가 피고인. ○

보건복지부 공 원들에 한 피고인 구체 인 행 에 하여1)

피고인 하 경 연 책국장 조 권에게 이 사건 합병 사시키라는2015. 6. ○

지시를 내린 없고 원회에 드시 합병 찬 도 하라고 지시한 사, 7. 6.

실이 없 며 보건복지부가 원회에 지 원회 향 회한 후에, 7. 7.

인구 책실장 이 한에게 자 개 검토라는 보고를 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‘ ’○

고 단지 에 이 한 부 자 원회를 거 는 것이 규 에 부합한다는 보7. 8. ○

고를 고 그 게 하도 말한 사실 에 없다 이 같이 피고인 동 보고를.

고 승인하는 도 뿐이고 피고인 승인에 직권남용 행 나 국민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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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담당자들 불법행 를 강요하는 것 지 포함 어 있지 다.

보건복지부 공 원들 조 내용과 하여2)

보건복지부 연 책국이 국민연 공단 운용본부에 요구한 것 결권행사지침

하여 자 원회에 책임 식 갖고 단하라는 것이고 이는 감독 청,

당한 지침 해 용 요구이지 직권남용행 평가할 없다.

자 원회 합병 찬 결과 하여3)

국민연 공단 보건복지부 당한 권해 용하여 결권행사에 한 규

에 충실하게 자 원회를 열어 법한 결 식 이 사건 합병 건 심 ,

결하 고 그 과 에 시 지 효과 등 조작 가 시 사실이 없 므, , ○

롯한 운용본부 담당자들이 없는 일 한 없다.

공소사실 구 과 하여4)

직권남용 공소사실 피고인이 조 권 과 공모공동 범 직권남용 실행행,○ ○

를 분담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과 조 권 부당한 지시 이, 6. 30. 7. 6. ,① ○ ○

후 국민연 공단에 는 계속 부 견 견지하 므 범죄구 요건

실행행 라고 할 없고 피고인과 조 권이 실행행 를 분담하여, 7. 8.② ○ ○

이 채 규 하여 자 원회에 찬 결하도 한 것 해, , ,○ ○ ○

하 라도 합병 찬 결 자 원회 원들 자 운 결에 한 것이며, ③

채 규가 이 사건 합병 자 원회에 찬 하게 만든 것 공소사실 구,○ ○

하 라도 자 원회가 내린 합병 찬 결 채 규 없는 일‘ ’ , ‘ ’○ ○

평가할 는 없다.

나 피고인.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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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 조 요구 내지 합병1)

피고인이나 자 원회 원들이 할 있는 일 하여야 하는 일 합1:0.35

병 에 하여 공단 이익 고 해 합병에 찬 할지 할지를 진지하게 택하

여 국민연 공단이 결권 행사하도 하는 것이고 합병, 1:0.35 1:0.46

가운데 하나를 택할 있는 것이 니다 당시 이 사건 합병이 사 는 것이 산.

는 것보다 국민연 공단에 이익이 다는 이 일 인 견해 고 리 자체,

분 결과이 도 하며 삼 에 합병 변경 요구하는 것 법 상 사실상 불가, ,

능하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합병에 하거나 합병 변경 요구하여야.

할 가 없다.

합병 부당 여부2)

합병 산출 근거가 주가는 자본시장과 자업에 한 법1:0.35

상 일하면 당한 이고 업 자산가 를 평가한 가격 합병,

하는 것 허용 지 는다 시장가격이 업가 를 가장 하게 하는.

것이고 리 이나 평가 들이 산 한 합병 이 시장주가를 산, ‘ ’

합병 보다 하다고 단 할 없다.

자 원회 심 결이 부당한지 여부3) ․

이 사건 합병 건 원회에 부 하지 고 자 원회에 종 결 한 것

결권행사지침 등 규 에 부합하는 것 보건복지부 에 해 부당하게 처,

리한 것이 니다 국민연 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 한 것 자 원회 결 이.

지 피고인 독단 인 결 이 니다.

장 자 원회 원 지명 부당 여부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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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 이 운용 략실장 건 에 라 각 업 내용 장들,○

등 고 하여 자 원회 원 명 지명하 뿐 합병 찬 결 에 리하도3 ,

행과 달리 자 획 장과 책임 자 장 하고 분이 있는 리스크 리 장과

시 장 직 지명한 것 니다.

부당한 찬 도 여부5)

피고인 자 원들이 결권행사 향 결 하 에 이 사건 합병이 당사

회사에 어느 도 도움이 는지 인하 해 시 지 효과를 내지 분 해 보라

고 담당 부 에 지시한 것이고 합병 차이 인한 손실 상쇄하 해 시 지,

효과를 조작하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자 원회 회 상에 리 장 채 규. ○

가 명한 시 지 효과 한계 에 해 는 원들 모 잘 고 있었 에

명 향 미미했다 한 피고인 자 원회 원들과 견 자 롭게.

하 뿐 일부 원에게 합병에 찬 하도 권 하거나 요구하지 다.

임죄에 손해 생이 있었는지 여부6) ‘ ’

에 한 합병 가 상황 한 것이므 이보다 불리한 합1:0.46

병 에 한 합병에 찬 하 다는 이 국민연 공단에 손해가 생하 다고 할

없다 이 사건 합병에 찬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국민연 에 손해가 는.

지 만일 손해가 다면 그 손해 이 얼마인지 등에 하여 주장이나 증명이 이루어지,

지 다.

법리2.

가 직권남용권리행사 해.

법 조 직권남용권리행사 해죄에 직권 남용이란 공 원이 일 직123 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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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한에 속하는 사항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식 외 는 직 집행, ,

보이나 그 실질 당한 권한 이외 행 를 하는 경우를 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,

가 단 구체 인 공 원 직 행 가 그 목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,

볼 필요 상당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 는 법 상 요건 충족했는지 등· ,

요소를 고 하여 결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 해죄에 없. ‘

는 일 하게 한 란 사람 하여 법 상 없는 일 하게 하는 를 미’ ‘ ’

하는 공 원이 자신 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하여 실 담당자 하여 그,

직 집행 보조하는 사실행 를 하도 하 라도 이는 공 원 자신 직 집행

귀결 뿐이므 원 직권남용권리행사 해죄에 말하는 없는 일 하‘

게 한 에 해당한다고 할 없 나 직 집행 과 차가 법 에 구체’ ,

명시 어 있고 실 담당자에게도 직 집행 용하고 차에 여할 고 한

권한과 역할이 부여 어 있다면 실 담당자 하여 그러한 과 차에 하여

직 집행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없는 일 하게 한 에 해당한다 법원‘ ’ (

고 도 결 등 참조2011. 2. 10. 2010 13766 ).

나 임.

임죄에 있어 임 에 하는 행 라 함 처리하는 사 내용 질 등1) ,

구체 상황에 추어 법 규 계약 내용 는 신 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,

는 행 를 하지 거나 당연히 하지 야 할 것 는 행 를 함

써 본인과 신임 계를 버리는 일체 행 를 미한다 법원( 2004. 7. 9.

고 도 결 등 참조2004 810 ).

임 범 는 임행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하거나 생할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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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 가 있다는 인식과 자 는 자가 재산상 이득 얻는다는 인식이 있 면 족3

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사나 자 는 자에게 재산상 이득3

얻게 하 는 목 요하지 니하며 법원 고 도 결 등( 2000. 5. 26. 99 2781

참조 이러한 인식 미필 인식 도 족한 것인 피고인이 본인 이익 하여), ,

가 행 를 하 다고 주장하면 범 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 질상 고,

상당한 이 있는 간 사실 증명하는 법에 하여 입증할 에 없고,

엇이 상당한 이 있는 간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상 인 경험 에 탕

고 한 찰 이나 분 에 하여 사실 연결상태를 합리 단하는

법에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 고 도 결 등 참조( 2003. 2. 11. 2002 5679 ).

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라 함 실 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3)

만 니라 재산상 실해 생 험 래한 경우도 포함 고 재산상 손해 에,

한 단 본인 재산 상태 계에 법 단에 하지 니하고 경

에 하여야 하며 라 법 단에 하여 당해 임행 가 효라,

하 라도 경 에 하여 임행 인하여 본인에게 실 인 손해를 가

하 거나 재산상 실해 생 험 래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에 해

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해 생 험 래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 손해,

이 구체 명 하게 산 지 라도 임죄 립에는 향이 없다 일단.

손해 험 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 거나 피해가 회복 었다 하여

도 임죄 립에 향 주는 것 니다 법원 고 도( 1999. 4. 13. 98 4022

결 법원 고 도 결 등 참조, 2004. 3. 26. 2003 7878 ).

임죄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라 함 체 보 본인 재산 상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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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미하므 회사 이사 등이 그 임 에 하여 회사

하여 다른 회사 주식 고가 매 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 통상

그 주식 매매 과 가 시가 사이 차 상당이라고 이 상당하며,

상장주식 거래한 경우에 있어 그 시가는 그에 한 객 가 가 하게

상 인 거래 실 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 시가 보 주식 가

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 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 인,

는 여러 가지 평가 법들 고 하 그러한 평가 법 규 한 법규들 각

그 목 에 라 상이한 용하고 있 감 할 어느 한 가지 평

가 법 컨 상속 증여 법 시행 조 평가 법 이 항상 용 어야 한( , 54 )

다고 단 할 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상장법인 거래당사자 상황 당해 업종, ,

특 등 종합 고 하여 합리 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상장주,

식 실거래가격이 시가 근사하거나 한 가격 볼 있는 범 내에 속하는

것 보여 실거래가격과 차 상당 손해가 있다고 할 없는 경우에 있어 도,

그 거래 주 목 이 상장주식 매도하 는 매도인 자 조달에 있고 회사가 그

규모 재 상태에 추어 과도한 출 일 그 목 달 에 이용 것에 불과하

다고 보이는 등 특별한 사 이 있는 경우라면 그 같이 상장주식 함

써 매도인에게 동 증가시키는 재산상 이익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그

에 상 하는 재산상 손해 그 가 산 할 없는 손해를 가한 것 볼

있다 법원 고 도 결.( 2005. 4. 29. 2005 856 ).

법 조 항 임죄는 타인 사 를 처리하는 자가 임 에 하는5) 355 2

행 써 재산상 이익 취득하거나 자 하여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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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를 가함 써 립하고 법 조 업 상 임죄는 업 상 임 에 하, 356

여 조 항 죄를 범한 에 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 이 얼마인355 2 ,

지는 범죄 립에 향 미 지 니한다 면 임 는 업 상 임 인한 특.

경 범죄 가 처벌 등에 한 법 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조 죄는 취득한 재( ‘ ’ ) 3

산상 이익 가 이 억 원 이상 는 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 요건 일부5 50

어 있고 이득 에 라 벌도 매우 가 어 있 므 특경법 조를 용할, 3

에는 취득한 이득 엄격하고 신 하게 산 함 써 범죄 벌 사이에 한,

균 이 이루어 야 한다는 죄 균 원 이나 벌 책임에 하고 책임에 하,

여야 한다는 책임주 원 이 훼손 지 도 하여야 한다 라 업 상 임.

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 라도 가 구체 산 할 없는 경우에는 재산,

상 이익 가 가 처벌하는 특경법 조를 용할 없다 법원3 (

고 도 결 참조2015. 9. 10. 2014 12619 ).

임죄에 재산상 손해 에 한 단 법 단에 하지 니하고6)

경 에 실질 단 어야 하는데 여 에는 재산 처분 등 직 인,

재산 감소 보증이나 담보 공 등 채 부담 인한 재산 감소 같 극,

손해를 야 한 경우는 객 보 취득할 것이 충분히 는데도 임,

행 말미 이익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 손해를 야 한 경우도 포함,

다 법원 고 도 결 법원 고 도( 2003. 10. 10. 2003 3516 , 2008. 5. 15. 2005 7911

결 등 참조 이러한 소극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 개연 할 있). ․

에도 임 행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경우를 미하는 것이므

임 행 가 없었다면 실 었 재산 상태 임 행 말미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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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 재산 상태를 하여 그 범 를 산 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(

고 도 원합 체 결 등 참조2009. 5. 29. 2007 4949 ).

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임 내용 인 하 라도 임 구체 인 내용에7) ,

한 본 사실 계를 공소사실과 같이하면 다만 그 법 평가만 달리 한

것이거나 그 내용 보다 명 히 하 해 구체 명시한 것에 불과할 뿐 본

사실 동일 범 를 벗어나지 는다면 공소사실에 없는 새 운 임 를 인 하는

것 니라 할 것이다 욱이 구체 인 임 행 에 하여도 공소사실과 동일하.

게 인 하고 있다면 같이 임 내용 달리 하 다고 하여 피고인 어권,

행사에 실질 불이익이 래 었다고 할 없다 법원 고 도( 2011. 6. 30. 2011

결 참조1651 ).

인 는 사실 계3.

이 법원이 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 는 사실 이 사건

과 변 통해 있는 사 다 과 같다.

가 국민연 운용 주식 결권 행사.

국민연 보건복지부장 이 리 운용하는데 보건복지부장 국민연1) ,․

재 장 인 지하 하여 그 익 증 시킬 있도 국

민연 운용 원회에 결한 에 르도 어 있다 국민연 법 조( 102 2

항 운용 원회 사결 자 하 한 개 원회 하나가). 3 주

식 결권 행사 원회 이는 국민연 립 규모가, 증하고 국내

업에 한 주식 자 이 면 국민연 이 결권 이용하여 업 경 에

간 할 있다는 우 가 어 경 국민연2005 운용 원회 산하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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었다.

국민연 법 국민연 리 운용에 한 업 일부를 국민연 공단2) ․

에 탁할 있도 규 하여 조 조 항 구체 사업 보건복지부( 24 , 102 6 ) 내

부 부 가 닌 국민연 공단이 행하도 하고 있다 국민연 공단에. 특히 운용 부

연 가입 부 과 분리하여 분야별 가 구 운용․ 본부에 맡

고 있고 보 주식 결권 행사 등 운용 주요 사항 운용본부 내 자,

원회에 심 결하고 있다.․

운용 일 독립 지할 있도 어 있는 국민연3)

운용지침 시 같이 운용 원 익 원 원 공공, ,

원 동 원 운용 독립 원 명시하면 조 결권행사는 원, , ( 4 ),

국민연 공단에 행사하 국민연 공단에 찬 는 단 하 곤란,

한 건 원회에 결 하고 조 항 원회는 찬 는 를( 17 2 5 ),

단하 곤란하여 운용본부가 단 요청하는 사 검토 결 하도 규 하․

고 있다 조 항( 5 5 4 ).

결권 행사 법 차 등에 한 사항 운용 원회가 별도4) , ,

한 국민연 결권행사지침 이 보 하고 있는 주식 결권 공단이

운용본부에 한 자 원회 심 결 거쳐 결 하고 조 항 운( 8 1 ),․

용본부가 찬 는 하 곤란한 건 원회에 결 요청할 있다고

규 하고 있다 조 항( 8 2 ).

결권행사지침 개별 건에 한 결권 행사 에 하여 주주가5) , “

감소를 래하지 고 이익에 하지 니하는 경우에는 찬 하고 조( 6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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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가 감소를 래하거나 이익에 하는 건에 하여는 하며),

같 조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니하는 경우에는 립 는( 2 ),

권 사 시를 할 있다 같 조 고 규 하고 있다 한 별 국내주식( 3 )” . 1

결권 행사 부 합병 인 에 하여 사 별 검토하 주주가‘34. ’ ,

훼손이 있다고 단 는 경우 하도 항 명시하고 있다( 1 ) .

나 이 사건 합병 건에 한 운용본부 존 침.

피고인 포함한 국민연 공단 운용본부 담당자들1) 2015. 5. 26.○

이 사건 합병 건 결권 행사를 원회에 부 하여 결 할 침

하고 있었다 소 부 인 책임 자 신 용 업 일지에 이 사건 합병[ 2015. 6. 10.○

에 한 결권 행사 향 원회에 부 하여 결 할 이었 이 인 다 증(

거 쪽3669 )].

시 합병 건 자 원회에 운용본부가 찬 는2) SK 2015. 6. 17. ‘

하 곤란한 경우 단하여 원회에 부 었고 원회에 는’ , SK㈜

주주 이익에 한다는 취지 결 하 다 그 작. SK SK「㈜ ㈜

합병 원회 부 검토 건 합병 사 삼 산 사 도C&C “SK」

차이가 있지만 본질에 있어 동일 향후 재벌 업 지 구조 변 시 겪어야 할 합병,

결권 행사 명 한 할 필요 고 할 원회에 부 필

요 라고 고 있다 증거 쪽” ( 1932 ).

다 피고인 하 경 조 권에 한 지시. 2015. 6.○ ○

보건복지부 연 책국장 조 권 이 법 에 말경 엘리엇 에1) ‘2015. 6.○

이 사건 합병이 큰 이슈가 자 피고인 에게 합병 진행상황 등에 하여 보고하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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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그 자리에 피고인 부 이 사건 합병이 찬 어야 한다는 취지 지, ○

시를 다고 진 한다 증인신 녹취 쪽’ ( 14 ).

그 직후인 조 권 시 같이 과 함께 국민연 공단 찾 가2) 6. 30. ○ ○

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합병에 하여 자 원회에 결 하라는 취지 지‘ ’○

시하 고 이에 하여 피고인 이 복지부 에 하여 이 게 했다고 말해, ‘○

도 니 라고 하자 조 권 삼척동자도 다 그 게 겠지만 복지부가 여한 것’ ‘○

말하면 다고 말하 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 법감시인 이 법’ . ○

에 보건복지부에 한 번도 자 원회 열리 에 직 국민연 공단에, ‘

차 인 내용에 해 이야 한 이 없 에 느껴 다고 진 한다 증인신’ (

녹취 쪽38~39 ).

라 이 사건 합병 건에 한 운용본부 입장 달.

피고인 등 운용본부 담당자들 같이 운용본부를 한1) ○

조 권 등에게 자 원회에 결권 행사 향 결 하 어 다는 견 힌 다○

경 한국 업지 구조원 등 결권행사 자 에 이 사건 합병에2015. 7. 3. ISS,

한 를 권고 자 그 삼 산 합병 건 자 원회 결시 이라는「 」

건 작 하 다 증인신 녹취 쪽 이 건 합병 사 보다 합병( 13 ). ‘SK○

공 에 한 논란이 많 이 사건 합병 자 원회에 찬 결 하

해 는 합병 이 공 하다는 명 한 근거가 필요하고 자 원회에 독자,

단하면 원회를 한다는 이 가능 이 있다는 내용이다

증거 쪽( 3189 ).

운용본부 운용 략실장 이 책임 자 장 리 장 채 규는2) , ,○ ○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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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가지고 보건복지부 연 책국장실 찾 가 국장 조 권 과장7. 6. ,○ ○

사 주에게 이 사건 합병 사 합병 사 과 마찬가지 원회에, SK○

부 하여야 한다는 입장 명 하게 달하 다.

마 피고인 원회를 통한 합병 찬 지시. 2015. 7. 6.○

이 같이 이 사건 합병 사 원회에 부 하여 처리하겠다는 운용1)

본부 입장이 인 자 보건복지부에 는 원회에 이 사건 합병 사시키는

모색하 다 피고인 가 사 특별검사 에 작 한 진 는. ( ) “2015.○

조 권 주 원회가 개 경우를 원별 향 분7. 6. , ,○ ○ ○

향 체 원회 결과 부 인 원들에 한 등에, ,

하여 논 하 다 회 에 원회 원인 균 이 어떠한지 직 어. ○

있다는 말 하 다 체 회 진 사이에 이 사건 합병 찬 도 필요.

에 한 시 공감 가 어 있었다 는 내용이다 증거 쪽” ( 5146 ).

주는 사 공 과 에 일 게 장 이 이 건 슈어해야 한2) “ ‘ 100%○

다 원회 원별 상 한 만들어 라고 지시하 고 이를 합병. ’ ,

실하게 사시킬 있는 모색해보라는 취지 이해하 다 고 진 하고 있고”

증인신 녹취 쪽 증거 쪽 등 도 마찬가지 진 한다 증인신( 8 , 4621 ), (○

녹취 쪽11 ).

같 날 주는 피고인 지시에 라 새워 결권 행사3) ○ ○ 「

원회 논 시 시나리 증거 쪽 결권행사 쟁 별( 4498 ),」 「

증거 쪽 원별 략 증거 쪽 등 건 작 하( 3289 ), ( 5080 )」 「 」

다 증인신 녹취 쪽 특히 결권 행사 원회 논 시 시나리 에는( 44 ).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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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권행사 담 운 찬 원별 역할 분담에 른 극 인 견 개진‘ TF ,

원회 분 를 찬 도라는 내용이 결권행사 쟁 별 에는’ ,「 」

찬 상하는 원 경우 피하지 도 추진 가 상 는‘ ,○ ○

균 조 황 태 원에 해 추천단체를 통해 찬 도라는 내용이 있다, , ’ .○ ○

피고인 자 원회를 통한 합병 찬 종 승인. 2015. 7. 8.○

인구 책실장 이 한 등 보건복지부 계자들 원별 략 이라1) 7. 7.○ 「 」

는 보고 를 가지고 원회 원들 찬 향 하 상과 달리

조 원이 입장이라는 것 인하 것 보인다 이에 라 원.○

회 결과 상 찬 명 명 권 명에 찬 명 명 권 명5 , 3 , 1 4 , 4 , 1

변경 었다.

이 한 같 날 주에게 자 원회 자료를 할 것 지시하고2) ,○ ○

후 늦게 조 권 주를 출하여 장 님 말 이 있 셨다 이 사건 합, , ‘ .○ ○ ○

병 건 운용본부 자 원회에 결 하는 검토해 라고 지시하 다’ .

이 한 조 권 주는 경 피고인 에게 이 사건 합3) , , , 7. 8. 11:00○ ○ ○ ○ ○

병 자 원회에 결 하도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피고인 도 그 게 하라, ○

는 취지 승인 하여 이 사건 합병 건에 한 처리 이 종 리 었다.

사 보건복지부 운용본부에 한 행사. 2015. 7. 8.

같이 보건복지부 침이 원회에 자 원회 회한 후1) ○

주는 에게 하여 이 사건 합병 자 원회에 결 하라는 보7. 8. 13:47 ○

건복지부 입장 달하 고 이에 는 솔직히 말해 이런 사 이야말, ‘○

단이 곤란하므 원회에 토 해야 사 인 것 같다고 하 다 증거’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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쪽8301 ).

조 권 경 히 피고인 등 운용본부 계자들 종2) 7. 8. 16:46○ ○

특별자 시 소재 보건복지부 게 하여 이 사건 합병 건 원회가 닌

자 원회에 결 하라고 지시하 다 이에 하여 피고인 이 원회 원. ‘○

득이라도 하겠 니 원회에 부 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 지하자 조‘ , ○

권 다른 사람들 나가게 한 다 피고인 과 단 이 있는 자리에 자’○

원회에 처리하는 것이 장 님 이다라고 실하게 이야 하 다‘ .

한편 주는 남에게 국민연 결권행사 처리3) 7. 8. 10:30:58○ ○ 「

보고 라는 건 이 일 보내고 같 날 남에게 장 님 보고자료. 14:55:40 ‘ ’」 ○

라는 목 이 일 자 원회 논 추진 검토 라는 건 보냈다.「 」

건 이 사건 합병 건 공단 운용본부에 자체 결 하는 것이‘

람직할 것 단한다는 내용이고 증거 쪽 쪽 후 건 이 사건’ ( 6948 , 6955 ), ‘

합병 건 운용본부 자 원회에 결 토 도한다는 내용이다 증거’ (

쪽 쪽 주는 일 보낸 후 장 실에 회 를 거쳐 자 원회6975 , 6976 ). ○

에 결 하는 것 리가 다 후 일 보냈다는 취지 진 한다 증인신(

녹취 쪽18 ).

자 원회 찬 결 한 립. 2015. 7. 9.

시 같이 피고인 이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합병 건 자1) 7. 9.○

원회에 결 하겠다고 통보하자 보건복지부에 는 직 자 원회가 열리 임에,

도 결 이 날 것 운용본부 장에게 립하도 지시○

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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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라 이 작 한 삼 산 합병 결권 행사 후2) ○ 「 」

건에는 이 사건 합병 건이 자 원회에 찬 결이 날 것 한 언 ,

국회 감사 원회 운용 원회에 한 이 리 어 있다 증거, , , (

쪽5102 ).

자 이 자 원회 사결 식 변경. ,○ ○

종래 자 원회에 는 소 부 가 단일 견 주 에 재하여 건 리1)

면 원들 거 이를 그 통과시키는 식 사결 해 다 이러한.

라면 이 사건 합병 건 소 부 인 책임 자 견 부 가 주‘ ’

란에 재 어 자 원회에 상 고 회 에 그 결 었 것 보인다 그, .

러나 운용본부 담당실 자인 이 건 상 하면 주 란에,○ ○

부 를 재하지 고 자 원들이 찬 립 권 결 권 하나를‘ ’ , ‘ / / / / ’

택하여 명 하는 이른 픈식 결 식 고 하 다‘ ’ .

이에 하여 이 는 이 법 에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라 이 사건 합병2) , “○

건 자 원회에 결 하라는 지시를 고 그 동 자 원회에 원회,

부 하는 과 이나 차가 지침이나 규 에 충실하지 것 닌가 하는 생

각이 들었다 그래 지침에 충실하게 찬 는 가 곤란한 경우를 자 원회. ’ ‘

결 인하는 것이 다고 생각하여 법감시인 검토를 거쳐 소 부 견

주 에 재하지 고 자 원들에게 가지 다양한 결 하나를 택하게 하는5

결 식 채택하게 었다 는 취지 진 하고 증인신 녹취 쪽 도 같” ( 8 ), ○

취지 진 한다 증인신 녹취 쪽( 48 ).

같 결지는 찬 립 권 어느 하나도 과 에 이르지3) ‘ , , ,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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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하거나 결 권이 과 나 면 건 원회에 부 하는 식이‘ ’

에 자 원회에 찬 결 이 어내는 데 리한 결 식 볼 없다 이.

에 하여 이 는 개개인이 본인 단 하에 충분히 검토할 경우에는 찬 이나 특“○

이 과 이상 나 는 어 울 것이라고 생각하 고 결국 원회에 상,

것이라고 상했다 자 원회 결주 부 하면 보건복지부에. ‘ ’

원회 어가는 게 상당히 어 울 것 같 느낌이 들어 찬 립 권, , ,

린 것이다 가 해 는 찬 립 권 견 리는 것. , , ,

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라고 진 한다 증인신 녹취 쪽” ( 39 ).

차 피고인 자 원 지명. ○

자 원회 원장 운용본부장이 고 원 실장 장 명과 본부1) , , 8

장이 지명하는 명 이내 장이 다 국민연 운용규 조 항 동 시행규3 ( 7 1 ,

조 항 규 상 는 운용본부장이 지명할 있는 장 원16 1 ).

운용 략실 내 부 장 한 지 는다.

종 에는 피고인 이 자 원회 개 직 에 운용 략실 부 원 지2) ○

명 면 이를 그 결재하는 식 자 원 지명이 이루어 고 이에,

라 운용 략실 내 장들이 주 지명 었다 자 원회에 참 한. 2014~2016

장 원 황 보면 운용 략실 외 다른 부 장이 지명 약 건, 30%(126

건 도 나타난다 증거 쪽/430 ) ( 3674~3679 ).

이 는 이 사건 합병 건 요 감 하여 한 규 에 르도 한3) ○

다는 차원에 피고인 에게 직 자 원 지명하는 것이 좋다고 건 하며○

원 지명 한 결재를 고 피고인 종 행과 달리 직 자 장,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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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철 리스크 리 장 신 엽 시 장 민 를 원 지명하 다, , .○ ○ ○

이 사건 합병 건 작 업 를 맡 운용 략실 책임 자 장4) SK○

합병 건 자 원회 도 원 지명 지 고 운용 략실 자 획 당시,

장이 공 이어 행체 운 고 있었다.

카 운용본부 합병 산.

시 같이 이 사건 합병 공 러싼 논란이 거 지고 시, 2015. 6. 30.

뮬 이 통해 국민연 공단이 이 사건 합병 캐스 보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

검증 자 증거 쪽 리 자체 이 사건 합병에 합병( 8025 )

차 에 걸쳐 산출하 는데 그 결과는 래 같다, .

차 보고 에 차 보고 변경 경1) 1 (0.64) 2 (0.39)

삼 산 자자산 가 를 산 함에 있어 차 보고 는 법인 인 약 할1 24%

인 이 용 었고 차 보고 는 지주회사 내지 시가 상 회사인, 2 LG, SK, CJ,

삼 한 산 한진칼 계회사 주식 할인 약 이 용SDI, KCC, GS, , , , LS ( 41%)

었 며 일모직이 보 하는 자회사인 삼 이 직스 지분가 를 차 보고, 1

차 보고1

경(15.06.30. )

차 보고2

복지부(15.07.06. )

차 보고3

투자(15.07.10. )

합병 구간 0.46~0.89 0.29~0.57 0.34~0.68

합병 간 0.64 0.39 0.46

업가치
일모직 조원14.5 조원24.6 조원20.3

삼 산 조원12.5 조원11.5 조원10.9

주당 가치1
일모직 원125,422 원185,951 원150,348

삼 산 원80,037 원73,416 원69,6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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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조 원 도 추 하 고 차 보고 는 조 원 도 추 하 다4.8 , 2 11.6 .

이 하여 할인 과 삼 이 직스 업가 산출 담당한 리

직원 상 채 규가 할인 에 하여 법인 용하면 고 보다 높‘ 24%○ ○

야 다고 하여 지주회사인 산 한 한진칼 를 상 계회사LG, SK, , , GS, , LS

주식 할인 약 계산하 다 그러자 채 규가 할인 높이라고 해 결국33% . ○

시가 상 회사인 삼 지 추가하여 할인 이 약 나 게 었CJ, SDI, KCC 41%

다 삼 이 직스 지분가 를 조 원 도 추 한 것에 하여 채 규가. 4.8 ○

낮게 산출한 것이 니냐고 하면 지분가 를 키워보라고 해 조 원 도 보고9

하면 낙 인 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 다 그러자 채 규가 담당. ○

체하여 이 진 하여 를 산출하도 하여 삼 이 직스 지분가 가○

조 원이 나 게 었다고 진 하고 있다 증거 쪽 상과 같이11.6 ’ ( 4355, 4357 ). ○

합병 산출 담당한 신 는 채 규에게 이 게 지 삼 에 시‘○ ○

한 합병 에 맞추어야 하는지 이 를 하 니 채 규가 합병이 산 면 국민○

연 공단 포트폴리 상 손실이 생할 에 없 므 합병이 사 어야 한다고

이야 하 다고 진 한다 증인신 녹취 쪽’ ( 15 ).

차 보고 에 차 보고 변경 경2) 2 (0.39) 3 (0.46)

일모직 자회사인 삼 이 직스 지분가 를 차 보고 에 는 조 원2 11.6

도 추 하 고 차 보고 에 는 조 원 도 추 하 는데 이에 하여 신, 3 6.6 ,

는 이 실장이 이익도 내는 삼 이 직스 업가 를 높게 평‘○ ○

가한 게 니냐는 를 하여 이 것 고 있다고 진 한다 증인신’ (

녹취 쪽68~69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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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평가 들과3)

이 사건 합병 합병 산 하는 데 필요한 보 상장주식 할인 에

하여 이트 진 과 효과 를 고 한 할인 용하, (6.72%) (24.2%)

고 삼 는 효과 를 고 한 할인 용하 며 는 할인, KPMG (24.2%) , ISS

용하지 고 한국 업지 구조원 할인 용하 다, 30% .

삼 이 직스 지분가 에 하여 이트 진 조 억 원 삼, 8 9,369 , KPMG

는 조 억 원 는 조 억 원 평가하 다8 5,640 , ISS 1 5,200 .

합병 당사회사 업가 산4)

리 이 합병 산 하는 과 에 삼 산 업가 는 신 가○

주가 익 용하여 산출하 고 일모직 업가PER(Price Earning Ration, ) ,

는 상이 EV(○ 업 가Enterprise Value, )/EBITDA(Earning Before Interest,

이자지 이익Taxes, Depreciation, and Amortization, )․ 를 용하여 산출하

다 이에 하여 신 는 합병 산 한 업가 를 평가해 본 없고 시간. ‘ ,○

이 하여 빨리 산출해야 다는 부담감이 있어 각자 익 한 법 쓰다 보니

다른 이 용 었다고 진 한다 증인신 녹취 쪽’ ( 7 ).

타 피고인 지시에 른 채 규 합병 시 지 조작. ○ ○

신 는 이 사건 합병 일모직 삼 산 국민연 공단이 자1) ‘1( ) : 0.35( )’○

체 산 한 합병 일모직 삼 산 차이에 른 손실‘1( ) : 0.46( )’

이 억 원 도 생하고 이를 상쇄하 해 는 조 원 도 합병시 지가1,388 , 2

있어야 한다는 근거 래 같 계산식 도출하 다 증거 쪽( 3613 ).

6.7% : 1,388 = 100% :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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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 규가 피고인 에게 같이 추가 인 시 지가 필요하다고 보고하2) ○ ○

자 피고인 그 규모가 어느 도인지 산출해보라고 지시하여 채 규는 2015.○ ○

강 훈에게 계산식 보여주면 합병시 지를 산출하라고 지시하 다7. 8. .○

강 훈이 회사가 속한 업종과 한 업종 담당하고 있고 과거에3) ,○

시 지 효과를 해 본 경험이 없어 주 하자 채 규는 일단 조 원에 맞춰 러프‘ 2○

하게 산출해 라고 지시하여 강 훈 회사를 사업부 별 분 하여 시 지가 가’ ○

능한지 여부를 검증하지 채 시 같이 매출증가 단 부5% 5%

지 용하여 그 계산 값 채 규에게 보고하 고 채 규는 그 를 용30% , 10%○ ○

한 값 택하 다.

자 원회에 업 를 보조한 강 일이 업 를 담당한 에게4) ○ ○

이 일 보낸 자 원회 회 에는 채 자료에는 지 고 명드린다는‘ : ’

재가 있는데 이는 채 규가 자 원회에 시 지 효과를 명하면 도 같이, ○

산출한 보고 는 회 자료 공하지 못하 것 보인다.

채 규는 자 원회 결 후 경 신 에게 시 지 값 보 할 근거5) 7. 14.○ ○

보고 를 작 하라고 지시하 고 신 는 삼 에 시한 자료를 토, IR○

회사를 사업부 별 구분해 시 지 효과를 새롭게 계산 조 조 원(2.92 ~3.9 23) 하 다 증) (

거 쪽5467 ).

피고인 사 과 에 도가 떨어질 도 있지만 시 지를6) ‘○

보여 야 하지 느냐고 말했 것 같다고 진 하 고 증거 쪽 채 규는’ ( 4927 ), 7.○

23) 보고 는 존 조 원 시 지 효과 값에 한 근거를 보 하 해 작 었 에 새롭게 이 산출 었2.1 ‘ ’

다고 하 라도 조 원 시 지 효과 값이 당 없다고 단 다2.1 .

X = 20,6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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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통 하면 합병 인한 시 지 효과는 막연한 미래에 한 계량 이2. ‘○

에 하 어 다는 취지 말하 다 증거 쪽 이에 르면 피고인’ ( 8271 ).

과 채 규 모 시 지 효과가 계량 하 어 다는 잘 고 있었 것○ ○

보인다.

이 하여 채 규는 사 과 에 작 한 진 에 합병7) “○

합병이 에 미 는 향 등에 한 분 하는 과 에 차 피고인 에2~3 ○

게 구 보고를 하 는데 그 마다 피고인 이 잘 좀 해보자라는 말 분‘ ’○

향에 한 언 주었다 이는 합병 이나 시 지 등 합병에 리한.

향 가 가고 싶 이라 느 다 고 고 있다 증거 쪽” ( 7279 ).

사 과 에 자 원회에 합병 찬 를 한 운용지원실장8) , ○

합병시 지 가 조작 었다는 것 다면 자 원회에 달리 단했 도‘

있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 하고 증인신 녹취 쪽 같 주식운용실장 한’ ( 44 ),

는 운용본부에 업가 합병 등에 한 가는 리‘ ,○

인데 리 장인 채 규가 합병 이 부 함 시 지 효과 상쇄할 있다면○

합병 찬 견 피 하 에 자신 포함한 원들이 사결 할

향 많이 것 같다는 취지 진 한다 증인신 녹취 쪽 한 같 체’ ( 22 ).

자실장 원들 입장에 는 당시 시 지 효과가 사결 함에 있어 매우‘○

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채 규가 명한 리 시 지 효과에 한 분, ○

신뢰하 에 찬 결 한 것이라고 진 하고 증인신 녹취 쪽 같 리’ ( 8 ),

스크 리 장 신 엽 만약 시 지 효과 작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하 것이‘○

다 증인신 녹취 쪽 증거 쪽 라고 진 하고 같 해외 체실장 양 식’( 15 , 4967 ) ,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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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지 효과가 근거가 없는 것임 라면 그 찬 하 어 웠 것이라‘ ’

고 진 하고 증거 쪽 같 시 장 민 는 자 원회 원들이 리( 5257 ), ‘○

시 지 산출 과 다면 이 사건 합병 건에 한 결에도 향 미쳤

것 보인다라고 진 하 다 증거 쪽’ ( 5283 ).24)25)

한편 자 원회 회 에는 채 공란9) ‘ : 1:0.35-0.64, 1:0.46-( ), 1,500

억 원 차이가 나며 시 지 조 원이 창출 면 상쇄 는 것 단 이라는, 2.1 ’

재가 있는데 증거 쪽 공식 회 에는 재 내용 억 원 차이 부( 6515 ), ‘1,500 ’

분이 있다 증거 쪽 이에 하여 외부에 공개 는 공식 회( 5461 ). “○

에 합병 차이에 른 손실 이 락 어 있는 것 국민연 에 손실이 생함에

도 합병 건에 찬 하 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손실 재하지 것 본다 고”

진 하 다 증거 쪽( 6502 ).

피고인 일부 자 원 개별. ○

피고인 자 원회 회 회 에 신 엽에게 자1) “2015. 7. 10. ’○ ○

원회에 합병에 하여 합병이 산 면 연 이 용 몰 울 것 같다 잘.○

결 해주었 면 좋겠다고 말하고 한 에게도 회 에 힘들다 합병이 산 면‘ , ’ .○

헤지펀드한 국부를 이 용 몰 우지 겠느냐 잘 결 해 주었 면.○

좋겠다고 말하 다 이 조 식도 식시간에 본부장실 불러 이 사건 합병에‘ . ,○ ○

해 검토해달라고 이야 하 다 고 진 하고 있다 증거” ( 4815~4816

쪽).

24) 다만 국민연 공단 삼 그룹 포트폴리 합병이 산 경우 삼 산 주가 하락 우 합병 후 삼 산‘ , ,○

지주회사 역할 등도 합병 찬 하게 이 다 고 진 하나 나 지 자 원들 이에 한 별다른 언 이 없다’ , .

25) 한편 자 원회 회 에 한 채 규는 이 법 에 계량 한 매출시 지 외에도 간 감 삼 이 직스 단일, ‘ ,○

주주 등극 지주사 랜드 열티도 이 사건 합병 시 지 효과 볼 있다 라는 취지 진 한다, 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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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식 피고인 이 경 자신에게 이 사건 합병에 해 찬2) “ 2015. 7. 1.~3. ’○ ○

해주면 언 에 나 듯이 국부 출 난 있다 합병.

검토할 있지 겠느냐고 하 다 고 진 하고 증거 쪽 이 직 피고‘ ” ( 4680 ), “○

인 이 경 이 사건 합병에 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 쪽 가2015. 7. 8. ‘ .○

야 하는 거 니냐 임 소지가 없도 법감시인에게 볼 니 검.

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 다 고 진 하고 있다 증거 쪽’ ” ( 4844 ).

하 자 원회 회 과 과 결 결과.

자 원회 회 증거 쪽 과 증거 쪽 에1) ( 5449~5466 ) ( 6512~6516 )

르면 자 원 이 는 주주가 개 는 훼손 여부는 합병 단할 있다, ‘○

고 리 에 일모직 이 사업에 한 가 평가를 명 부탁드림이. ( ) ’

라고 하고 삼 산 이 낮 가 니냐는 에 해 는, ‘( ) PBR

어떻게 보시는지라는 질 하 고 이에 회 에 한 채 규는 삼 산 경우 합’ , ‘○

병 이 불리하다고 만약 산 주식만 들고 있다면 불리한 조건 근거 할,

있지만 모직 슷한 가지고 있 므 합병 찬 주 근거가,

지 는다고 합병 시 지 한 함께 고 하여야 함이라고 답하 다. ’ .

자 원 이 철이 원래 를 차이 나게 산 일모직 보 삼2) ‘ fair value ,○

산 손실 모 커버할 없 이라고 하자 채 규는 합병 이 일’ , ‘ 1:0.35○

리 산 합병 이후 지분 에 차이가 약 생함1:0.46 0.44% .

이를 상쇄하 면 시 지가 약 조 원 이상 생해야 함 장 삼 산 건2 .

부 과 일모직 사업부 이 합병 인하여 보 보 라도 추가 10%

이상 장 가능하다고 보고 있 이 경우 조 원 이상이 가능함이라고 답하 다. 2 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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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하여 자 원 조 식 합병시 지에 한 향후 망 근거 미래가3) ‘○

를 재 시 에 이라 평가하는 것 한계가 있 특 하 어 거나 검증.

이 곤란함이라고 하고 이 가 주식운용실 합병 이 목 주’ , ‘ 1:0.46○

가 립 도인 것 같고 시 지가 추가 어야 가 당 것 보이는데 주1:0.35 ,

식운용실 자료는 시 지 효과를 낙 보고 있는 것이 닌지라고 질’

하 나 원장인 피고인 이 채 규에게 태일 실장 질 에 답변하라고 하, ○ ○

는 람에 이 질 에 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다.○

같이 자 원회에 회 를 거쳐 명식 결한 결과 이 사건 합병4)

건에 해 찬 립 이 철 결 권 이 이 직 조 식 집계8 , 1 ( ), 3 ( , , )○ ○ ○ ○

어 이 사건 합병 건 찬 결 었다‘ ’ .26)

에 자 원회 회 가 종료 후 피고인 국민연 공5) 2015. 7. 10. ○

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계자 청 범 경 에게 회 결과를 주, ,■ ○

었고 과 다시 통 한 후 갑자 회 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 원들과, ■

법감시인 회 장에 다시 도 하여 약 분간 시키 도 하 다30 .

거 이 사건 합병 사. 2015. 7. 17.

삼 산과 일모직 주주 회에 삼 산 주주명부폐쇄일1) 7. 17. 2015.

국내 자자 곳 가운데 곳이 합병에 찬 를 하 고6. 11. 133 130 ,

국내 자자 증권사 곳 가운데 한 자증권만 를 하 다 증나22 ( 4

증).

이 하여 한 자증권 이사 주 합병 이 삼 산에 불리2) “○

26) 다만 이 는 이 사건 합병 건 삼 산에 하여는 결 권 일모직에 하여는 찬 하 다, , .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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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합병 시 지가 불 실하므 이 사건 합병에 해 부 인 견 하 는

데 나 지 증권사들이 모 합병에 인 보고 를 출한 것 삼 에 향,

행사한 것 생각 다 고 진 하고 있다 증거 쪽” ( 8231 ).

삼 공업과 삼 엔지니어링 합병 산 사.

공시 삼 공업과 삼 엔지니어링 합병 사 에 삼 공업 주1) 2014. 9. 1.

식 삼 엔지니어링 주식 를 보 하고 있 국민연 공단4.99%, 5.24% 2014. 10. 22.

자 원회에 권 결 하 다 이후 주주 회에 다른 주주들 찬. 10. 27.

합병 이 가결 었지만 국민연 공단이 주식매 청구권 행사하고 소 주주들이

이에 동조하는 람에 결국 합병이 산 었다.

2) 합병 산 당일 삼 공업 주가는 삼 엔지니어링 주가는6.39%, 9.31%

하락하 고 이후 거래일간 삼 공업 삼 엔지니어링 주가가 하, 17 18.9%, 34.3%

락하 며 재 삼 공업 주가는 이상 삼 엔지니어링 주가는, 2017. 4. 3. 56% ,

이상 하락하 다78% .

구체 단4.

가 피고인 에 하여. ○

직권남용 해당 여부1)

시 범죄사실 재 사실과 에 인 한 사실 계를 종합할 이 부분 피고인(‘ ’ ) ,

행 는 하 경 연 책국장 조 권에게 이 사건 합병이 사, 2015. 6.○ ① ○

었 면 좋겠다고 말하여 사실상 국민연 공단 결권 행사에 개입하도 지시한 것,

조 권 등 연 책국 공 원들 부 국민연 공단이 원회 부 입장7. 6.② ○

이라는 보고를 고 합병 찬 실하게 하 하여 원회 원별 상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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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것 보건복지부 입장이 원회가 닌 자, ③

원회에 결 토 하는 향 경 보건복지부 공 원들에게 자7. 8.

원회에 찬 결하게 하라는 취지 승인한 것 리할 있다.

이러한 피고인 일 행 특히 행 일시 직후 이루어진 보건복지부, ,① ③

운용본부에 한 행사는 보건복지부장 이자 운용 원회 원장

국민연 공단에 지도 감독권 갖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공 원들 통해 운용․

독립 이 보장 는 국민연 공단 개별 결권 행사 사 에 개입하여 그 결

향 구체 지시한 것 공 원이 일 직 권한에 속하는 사항 불법하,

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.

이 같 피고인 부당한 개입과 지시에 라 등 운용본부 계자들○

자 원회에 합병 찬 하는 것 외에 사실상 다른 택 하지 못하게 써

래에 보는 같이 없는 일 한 것이다‘ ’ .

없는 일 인 범2) ‘ ’

가 채 규 부분) ,○ ○

시 사실과 에 인 한 사실 계를 종합할 피고인 같 직권남용행,

에 하여 이 사건 합병 건 당 운용본부 견과 종, ① ○

원회에 부 하지 못하고 자 원회에 심 하게 상황에 리

장 채 규에게 합병시 지 를 조작하여 자 원회 회 에 명하도 하고,○

회 개 과 회 시간에 일부 원들에게 합병 찬 권 하는 등 자 원

회가 합병 찬 결하도 도하고 채 규는 지시에 라 합병시, ② ○ ○

지 를 조작하고 이를 자 원회 회 에 명하는 등 합병 찬 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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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없는 일 하 다고 이 상당하다‘ ’ .

나 이 부분) ,○ ○

채 규 함께 없는 일 한 사람 공소 이, ‘ ’ ,○ ○ ○ ○

경우 공소사실에는 이들 구체 인 행 내용이 나타나 있지 고 변 인 공소사, ,

실 특 요구에 검사는 이들이 한 없는 일 이 사건 합병 건 원회에‘ ’

부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명하고 있다 이에 한 공 심리 경과 주장 입증. ․

내용 등에 추어 이 부분 쟁 이 이 자 원회에 이 사건 합병 건, ,○ ○

상 하면 소 부 책임 자 견 결주 란에 재하지 고( ) ,

원들이 건에 한 결 찬 립 권 결 권 에 택하도 하는‘ / / / / ’

결 식 채택한 것이 법 상 없는 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모 진다.

시 사실 에 인 한 사실 계에 르면 국민연 결권행사지침상,

보 주식 결권 자 원회 심 결 거쳐 행사하는 것이 원 이고,․

운용본부가 찬 는 를 단하 곤란한 건 원회에 결 요청

할 있도 어 있다 이 결권행사지침에 욱 충실하 하여 이. ,○ ○

러한 결 식 고 하 것 보이고 그 과 에 법감시인실 법 검토,

지 거쳤다.

라 이들이 자 원회 건 자료를 작 하면 소 부 견 재하지 고,

이른 픈식 원들이 개 하나를 명 택하는 결 식 채택한‘ ’ 5

것 국민연 공단 결권 행사 차 규 한 것이 니므 법 상 없‘

는 일에 해당하지 니한다 이러한 결 식이 다르다거나 그 결과 자 원’ (

회에 합병 찬 결 었다는 사 만 이 이 원회 부 를,○ 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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막 는 도 이러한 결 식 고 하 다고 추단할 도 없다).

국회 증 여부3)

에 본 같 사실 계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합병과 하여 조 권 등, ○

부하직원들 부 보고 고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 이 사건 합병 당시 논란이 사항,

에 한 피고인 인식과 도 보건복지부 공 원들과 고용복지 실 등 청,

계자들 간 보고 내지 보공 내용 등에 추어 볼 피고인이 시 같이 억,

에 하는 허 진 하 다는 히 인 할 있다.

나 피고인 에 하여. ○

업 상 임 내용1)

국민연 운용지침 조는 결권 행사 하여 보 주식 결권17 ,

자산 증식 목 행사하고 국민연 가입자 자에게 이익이 도 신

에 라 실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장 주주가 증 에 여하는 향

행사하도 규 하고 있다 이에 라 운용본부장인 피고인 국민연.

리 운용 업 를 탁 행함에 있어 량한 리자 주 에 입각하여․

운용 원 과 보 주식 결권 행사 에 충실하게 사결 하는 것이 요구

다.

이 사건 합병 건 경우 국민연 공단 삼 산 주주 사실상 캐스,

보트를 가지고 있었고 합병 에 라 이 용 등 삼 그룹 주주 이익과 삼, ○

산 주주 손해 이어질 있는 구조 며 합병 사를 한 보건복지부,

이 가해지고 있 상황이었 므 피고인 는 운용본부가 이 사건 합병에,

한 결권 행사 향 함에 있어 결권행사지침 조가 하는 찬 조건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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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가 감소를 래하지 고 이익에 하지 니하는 경우 이 명 히 충( )

족 지 는 한 쉽사리 찬 하지 도 하는 등 욱 엄격한 주 를 부담한

다고 할 것이다.

라 피고인이 부담하는 업 상 임 내용 결권 행사 에 충실하면,

국민연 공단이 가진 캐스 보트를 잘 용하여 합병 조 이나 재산 등 요

구하는 등 에 한 이익이 게 하고 이를 차 결 하는 자 원, 1

회에 원들이 객 이고 한 자료 보를 토 합리 이고 진지한 노

울여 자 이고 독립 단할 있도 하는 등 국민연 공단 손해

생 막는 것이라고 이 상당하다.

한편 공소사실 국민연 공단 손해 생 막 야 할 업 상 임 구체 내용

이 사건 합병에 하는 것 들고 있다 그러나 결권 행사 건 회 체인‘ ’ .

자 원회에 심 결 거쳐 결 하는 것이고 그 원 인에 불과한 피고인, 1․

이 독단 할 있는 행 가 니므 피고인 개인에게 이 사건 합병에 하여

야 할 법 상 가 있다고 보 어 다 라 피고인이 부담하는 업 상 임.

구체 인 내용 피고인 어권 행사에 실질 불이익 래할 염 가 없는 범

내에 공소장변경 없이 시 같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 한다.

임 행 범2)

시 사실과 에 인 한 사실 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 규 하여 합병시, ○

지 를 조작하도 한 다 이를 자 원회 회 에 명하도 하고 자,

원회 개 회 회시간에 일부 원들 개별 해 합병 찬 권

함 써 결국 이 사건 합병 건이 자 원회에 찬 결 었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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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피고인 찬 도 행 는 피고인 업 상 임 에 는 것이고 피,

고인이 포트폴리 나 합병 산시 주가 폭락 가능 등 고 하 다 하 라도

이 사건 합병 이 삼 산 주주에게 불리하여 합병 후 보 지분 가 가 감

소할 있 뚜 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에 피고인 임 범 도 히 인

할 있다.

공소사실 피고인이 장 자 원회 원 명 종 달리 지명한 행3

도 피고인 구체 임 행 하나 들고 있 나 사실 계에 나타난 국민,

연 운용규 내용 지명직 원 과 장별 업 분장 내역 등에 추, ,

어 볼 피고인이 합병 찬 이 용이하도 자 신 엽 민 를 지명한 것, ,○ ○

단 하 어 다 한 이 사건 합병 건 자 원회에 종 결 한 것.

그 과 에 운용 독립 원 에 어 난 이 있 는 하지만 그 결 식 등

보 찬 외에 권 립 부 결 권 결 가능, , ( )

이 충분히 있었 므 자 원회 결 자체가 피고인 임 행 가 는 없,

다 라 공소사실 이에 해당하는 재 부분 삭 하여 시 같이 피고인.

구체 인 임 행 를 인 한다.

임 행 인한 이익 손해3)

피고인 시 같 임 행 인하여 피해자 국민연 공단에 래 같

재산상 실해 생 험이 생겼다 할 것이고 합병 사 여부에 향 없는,

다른 삼 산 주주들과는 달리 국민연 공단 경우는 합병 찬 과 이 용 등 삼 그○

룹 주주 이익 취득 사이에 인과 계도 존재한다.

국민연 공단 손해는 피고인 임 행 가 없어 자 원회에 합병 찬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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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경우 재산 상태 피고인 임 행 써 자 원회에 합병 찬

이 경우 재산 상태 차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자 원회 찬 결이 있.

재 국민연 이 보 하는 삼 산 주식과 일모직 주식 경2015. 7. 10.

가 이를 주주가 할 도 있 것이다 에 상당하는 재산 상태를 자( ‘ ’ )

원회 찬 결 후 하여 산 함이 상당하다.

피고인 임행 가 없었 라면 운용본부 자 원회 는 원회 부( )

나 합병 권 립 하나 결하 것이고 이 경우 국민, , (shadow voting) ,

연 공단 는 여 히 삼 산 합병에 한 캐스 보 지 에 이 사건 합병

에 는 향후 합병 재추진시 간 당이나 합병 조 등 욱 강 하게 요

구하거나 주식매 청구권 행사하는 등 주주가 극 를 도모할 있었

것이다 결국 피고인 임 행 인하여 국민연 공단 이러한 장래 는.

재산상 이익 상실한 것이고 이 용 등 삼 그룹 주주는 이에 상 하는 재, ○

산상 이익 얻 것이 다.

이 같이 재산 증가를 객 개연 할 있 에도 피고인 임․

행 말미 이익 얻지 못하거나 이익 취득 회를 상실한 경우 이에 른,

재산 상태 차이는 그 질상 가 산 하 곤란하다.

한편 공소사실 피고인 임 행 인한 손해 과 이득 이 사건 합병

과 리 이 산 한 합병 간 차이 인한 합병 후 국민연 공단과 이,

용 등 삼 그룹 주주가 각 보 하는 지분 차이 상당 구하고 있다 그러.○

나 본 같이 피고인에게 합병에 할 지 있다고 보 어 울 뿐

니라 같 사실 계에 추어 리 이 산 한 합병 이 합리 심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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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지가 없는 도 증명 요하는 사재 에 이득 과 손해 산 삼

있 도 증명 었다고 할 없다.

라 피고인 임 행 인하여 국민연 공단이 입 손해 이 용 등 삼○

그룹 주주가 취득한 이익 본 사실 계 동일 이 인 는 범 내에 공

소장변경 없이 시 같이 인 한다.

피고인1. ○

가 법 상 처단 범 징역. : 1 ~ 15

나 양 상 권고 범.

국회에 증언 감 등에 한법 죄1) ·

결 증 모해 증[ ] , 2 ( )27)

특별양 인자 없[ ]

권고 범 징역 월[ ] 10 ~ 2

직권남용권리행사 해죄2)

양 이 어 있지

다 범죄 처리 에 른 권고 범3)

징역 월 이상10

다 고 결.

이 사건 범행 보건복지부장 국민연 공단에 범 한 지도 감독권한․

갖는 피고인이 국민연 보 주식 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운용본부가 개

27) 양 상 국회에 증언 감 등에 한 법 상 증 에 포 다2 .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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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합병 건에 내부 자 원회에 찬 하도 고 국회 국 조사 청 회,

에 이에 한 허 증언 한 것이다 피고인 스스 연 분야 가이면 보.

건복지부 공 원들 통해 국민연 공단에 행사하여 운용 독립 심

각하게 침해하 고 국민연 에 주주가 훼손이라는 손해를 래하 다는 에,

난가능 과 불법 이 거운 사 이다.

한편 당시 피고인 국가 인 르스 사태 해결에 모든 역량 집 하고 있

상황이었고 외국 자본에 한 국부 출 논란 국민연 공단이 이른,

사 역할 해야 한다는 여 도 상당했 계 국민연 주식 결권 행사

등 충분히 고 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단한 잘못 자책하고 있다 한 보건.

복지부 공 원들이 운용본부 사결 에 여러 차 개입하여 지시하는 과 에

피고인이 극 여하지 면도 일부 있다.

이러한 여러 상과 불어 피고인 연 행과 경 범행 후 황 등 과, ,

변 에 나타난 양 조건이 는 사항 종합하여 양 상 권고 범 내에

주 과 같 한다.

피고인2. ○ 28)

가 법 상 처단 범 징역 이하. : 10

나 고 결.

국민연 공단 국민연 과 익 높이 해 운용본부를

하여 운 하면 운용 독립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 국민연 공단.

이사이자 운용본부장 법 과 내부지침 하여 자산 익 과 주

28) 임 인한 이득 산 할 없는 경우이므 양 용할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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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가 를 증 시키는 향 주식 결권 행사하도 해야 하는 책 가 있다 그.

럼에도 피고인 같 운용 원 버리고 여러 부당한 법 동원하

여 에 불리한 합병 건에 자 원회 찬 이 어냈다 그 결과 국민연 공.

단 삼 산 합병에 한 캐스 보트를 상실하고 보 주식 가 가 감소하는 등

손해를 입게 었다는 에 행 결과 불법 이 큰 사 이다.

다만 피고인 원회에 부 하겠다는 운용본부 입장 보건복지부에

달하며 득하다가 결국 외 막지 못하고 이 사건 합병 찬 한 임행 에 나

가게 것이다 한 당시 삼 그룹 편법 인 경 권 승계에 한 난 여 과.

함께 외국 자본 공격에 한 국민연 공단 역할 하는 분 도 있었고,

실 운용본부 는 삼 산 평가 인한 손실 생 가능 이 우

면 도 보 주식 약 에 달하는 삼 포트폴리 익 등도 고 할 필25%

요가 있어 찬 과 를 쉽게 결 하 어 웠 것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피.

고인 합병 불공 를 해결하 해 이 용 등 삼 그룹 임직원들 만나○

간 당과 합병 조 등 요구하는 등 나름 노 울이 도 하 다.

이러한 여러 과 불어 피고인 연 행과 경 범행 후 황 등 과, ,

변 에 나타난 양 조건이 는 사항 종합하여 주 과 같 한다.

피고인 에 한 직권남용권리행사 해 이 부분1. ( , )○ ○ ○

가 공소사실 요지.

피고인 에 한 직권남용권리행사 해 공소사실 이 부분 요,○ ○ ○

지는 피고인이 시 같이 직권 남용하여 보건복지부 공 원들 통해 운용본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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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운용지원실장 이 책임 자 장 하여 이 사건 합병 건,○ ○

원회에 부 하지 못하게 함 써 없는 일 하게 하 다는 것이다.

나 단.

피고인이 보건복지부 공 원들 통해 이 포함한 국민연 공단,○ ○

운용본부 담당자들에게 시 같이 이 사건 합병 건 원회에 부 하지 못하

게 하고 자 원회에 찬 결하도 한 인 나 본 같이 이, ○

이 이 사건 합병 건 자 원회에 상 하면 결주 란에 소 부, ○

견 지 고 찬 립 권 결 권 하나를 택하는 픈식 결‘ / / / / ’

식 채택한 것 히 결권행사지침 규 에 욱 부합하는 것이어 이들이

없는 일 하 다고 볼 없다.

다 결.

라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를 고하여야

할 것이나 이 일죄 계에 있는 시 직권남용권리행사 해죄를 죄 인 한,

이상 주 에 죄 고를 하지 니한다.

피고인 에 한 특 경 범죄가 처벌등에 한법 임2. ( )○

가 공소사실 요지.

피고인 에 한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병에 하,○

거나 합병 조 요구하는 등 피해자 국민연 공단 손해 생 막 야 할

업 상 임 가 있 에도 이를 하여 이 용 등 삼 그룹 주주에게 소 억7,720○

원29)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연 공단에 소 억 원, 1,387 30)

29) 이득 산 근거는 별지 같다.

30) 손해 산 근거는 별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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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당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 다는 것이다.31)

나 단.

공소사실 피고인 임 행 인한 손해를 이 사건 합병 과 리 이

산 한 합병 차이 인한 합병 후 법인에 한 국민연 공단 보 지분

차이 산 하고 있다 이는 공 한 업가 를 산출하여 합병. (fair value)

구할 있다는 래 이 사건 합병 이 공 한 업가 가,

지 시장주가를 한 것이어 손해가 생하 다는 취지 보인다.

그러나 피고인 임 행 인한 이익과 손해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

함 본 같다 한 공 한 업가 는 일 재 회계 보에 라 평.

가한 업가 라고 할 있는데 이는 평가자 주 평가도구 평가 법 평가시, , , ,

등에 라 평가 과 에 가 없 라도 다양한 결 이 나 에 없 에 임( ) ,

어느 한 결 택하여 합병계약상 합병 과 공 한 업가 산출한 합

병 간 차이만큼 손해가 생하 다고 단 하 어 다.

욱이 인 한 사실에 하면 리 합병 합병 산 해,

본 경험이 없는 실 자들이 객 인 데이 없이 임 인 식 산출한

차 나 변경 도 하 고 여러 평가 들이 산 한 합병 과도,

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에 손해 과 이득 산 삼 어,

다.

다 결.

라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를 고하여야

31) 공소사실상 삼 산 주가 국민연 공단 매매손과 평가손 합산한 손실 억 원이다2017. 1. 31. 8,638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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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것이나 이 일죄 계에 있는 시 업 상 임죄를 죄 인 한 이상 주 에,

죄 고를 하지 니한다.

이상 이 주 과 같이 결한다.

재 장 사 조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

사 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

사 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


